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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1)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 :

그 결정요인
김혜진

*

본 연구는 고용률 증가를 해 여성들을 상으로 한 시간(선택)제의 확산

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시 에서, 재 한국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로의/시
간제 일자리로부터의 이동의 결정요인들을 연구하 다. 분석을 해서는 한국

노동패  1~15차 자료를 이용하 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사용하 다. 우선 시

간제 일자리를 심으로 한 이동에 해서는, 학력, 나이, 배우자 동거 여부, 
가구소득, 어린 자녀 등의 개인  요인들과 임 과 근속기간, 정규직 여부라는 

일자리의 질이 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

간(선택)제의 확충 방안과 련해, 사회  돌 의 확충이 여성의 고용률 향상

을 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 재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  상승이 여성

의 경력단  방지를 해 필요하다는 , 여성들이 일제/시간제 그룹으로 구

분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정책이 특정 층의 여성을 겨냥하기보다는 

체 여성을 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핵심용어: 시간제, 여성고용, 일자리 이동

I. 들어가는 

재 정부는 고용률 상승을 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용정책을 시행

논문 수일: 2014년 11월 18일, 심사의뢰일: 2014년 11월 24일,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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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은 특히 기혼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진되고 있는 시간(선

택)제 일자리는, 정규직/최 임 의 130% 임  보장/4  보험 가입 등을 제

로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최 임  수 의 임 /사회보험에의 미가입 등으로 

표되던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는 다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새로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과 이들

의 노동시장에서의 치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를 상함에 있어 재까지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들에 한 분석 없이는 시간제 일자리의 이 화 구조로 

인한 갈등,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기존(좋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로의 하락화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 황과 추이를 연구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는, 구체 으로는 시간제 일자리로 진입한 여성들, 시간제 일자리를 

떠난 여성들의 특징을 그 개인 /가정  특징과 (미취업이 아닐 경우) 당시에 

하고 있던 일자리의 특징을 심으로 그 결정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여성들이 미취업에서 시간제로 입직하는지 그 결정요인들을 

밝 내고, 한 어떤 결정요인들이 여성들을 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도록 

하는지도 아울러 살펴본다. 한 어떤 특성의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에서 미

취업, 일제로 이동하는지 그 결정요인들도 살펴본다. 분석을 해서는 한국

노동패  데이터를 사용하 다.  

이 연구의 결과는 취업률 향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혼여성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충이라는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어떤 들을 고려해야 할 것

인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 황

1.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  추이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 을 살펴보기 에, 먼  이 연구에서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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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시간제 근무

에 한 정의는 설문 답변자의 주  단에 근거하는 경우도 있고, 주당 일하

는 시간 자체로 구분하는 객  단에 근거할 수도 있다. 외국의 논문들에서

도 주  시간제 답변에 의한 정의나 객  단시간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정

의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 두 기 을 사용해도 부분의 분석에 있어 큰 차

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  답변에 따른 시간제 구분이 ‘시간

제 근로’라는 본래의 목 에는 더 합하다고 지 하고 있기도 하다(Manning 

& Petrongolo, 2008). 그러나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노동패 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라고 답한 사람들  40%가 일반 으로 단시간 근로의 기 으로 

이야기되는 주당 36시간이나 그 이상을 일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 주  

단과 객  단에 큰 차이가 존재했다. 한 시간제 여부에 한 주  답변

의 범주로 “① 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들보다 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③ 임 이 시간 단 로 지 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③과 같이 엄 한 의미의 시간제가 아닌 경우도 주  답변에서는 

시간제로 포함되어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 : 78).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설

문 답변자의 주  단과 36시간 미만이라는 객  정의 양자를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만 시간제로 규정하 다.1) 

다음으로, 정부 통계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한 범주로 포함되어 

있다. 시간제 일자리의 비 이나 황에 한 연구들도 이 비정규직 정의를 따

르고 있는 것이 부분이다( 표 으로는 정성미․배기 , 2013을 참조). 그러

나 미국 등에서는 시간제를 규정노동시간의 차이를 규정하는 범주로 보고, 시

간제에는 상 으로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시간제와 열악한 조건의 비정

규직 시간제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취 하고 있다(Tilly, 1996). 한국노동패

의 질문지는 시간제 여부에 한 질문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한 질문이 

독자 으로 존재하여 시간제이면서 정규직인 경우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도 시간제/ 일제 범주와 정규직/비정규직 범주를 별도의 개념으로 보

고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 상 에서도 주 으로 시간제 근로자라

1) 그러나 한국노동패 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시간제의 정의에 해 시간제 여부에 한 설

문 답변자의 주  단에 근거할 것인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근거로 할 것인가, 아
니면 양자를 다 사용해야 하는가에 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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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한 사람들  13.6%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간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분

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  1～15차,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통한 시간제 여성의 비율 추이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

<표 1> 근로형태별 규모  비  추이

경제활동참가율(%) 임 근로자 비율(%) 시간제 비율(%)
체 여성 남성 체 여성 남성 체 여성 남성

1998 55.81 42.70 69.69 62.40 59.58 
(36.93) 64.18 4.91 9.78 

(73.60) 2.06

1999 55.35 42.96 68.72 63.53 62.67 
(40.01) 64.11 5.34 10.00 

(75.00) 2.23

2000 53.84 41.30 67.36 64.16 63.16 
(39.22) 64.82 4.46 8.70 

(76.05) 1.75

2001 54.38 42.33 67.38 65.70 64.86 
(39.97) 66.27 3.98 7.34 

(73.20) 1.77

2002 55.75 43.80 68.55 66.50 66.35 
(40.32) 66.61 4.20 7.84 

(74.85) 1.76

2003 55.78 43.31 69.20 67.53 67.33 
(40.12) 67.67 4.20 8.14 

(77.40) 1.58

2004 56.32 43.57 69.96 67.74 67.44 
(39.71) 67.94 4.25 7.40 

(69.06) 2.18

2005 56.10 42.86 70.38 65.78 64.53 
(38.97) 66.60 3.75 7.29 

(75.82) 1.48

2006 56.39 43.53 70.23 67.73 66.48 
(39.07) 68.55 3.37 6.25 

(72.41) 1.53

2007 55.88 42.89 69.66 68.00 67.15 
(39.05) 68.56 3.47 6.84 

(76.82) 1.32

2008 55.87 42.44 70.24 68.08 67.45 
(38.88) 68.49 3.25 5.92 

(70.92) 1.55

2009 55.84 42.99 69.76 66.66 65.77 
(39.45) 67.26 4.82 9.77 

(80.00) 1.59

2010 56.86 44.36 70.47 67.48 66.77 
(40.23) 67.96 5.07 9.358 

(74.25) 2.18

2011 57.45 44.63 71.47 68.63 68.34 
(40.54) 68.83 5.32 10.032 

(76.49) 2.10

2012 58.13 45.53 71.75 68.58 68.83 
(40.84) 68.41 5.83 11.55 

(80.82) 1.89

  

  주 : 임 근로자 비율은 경제활동인구  임 근로자의 비율, 시간제 비율은 임 근로

자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의미. 
( )안은 각 범주 내에서의 여성 비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1998～2012). ｢한국노동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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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8년 42.70%에서 2012년 45.53%로 약간 증

가하고 있고 체 임 근로자  여성의 비율은 1998년 36.93%에서 2012년 

40.84%로 조  늘었다. 체 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1998년 

4.91%에서 2012년 5.83%로 증가했는데, 2008년 3.25%까지 감소하다가 2009년

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8년 세계 융 기 향

의 일환일수도 있겠다. 여성들의 시간제 비율은 남성들에 비해 2009년 이후 증

가 추세가 더 확연하다. 시간제 일자리에서의 여성의 비 은 1998년 73.60%에서 

2012년 80.82%로 다소 부침이 있으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약하자면, 시간제 일자리에서 여성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재 

81% 정도로 다수를 하게 되었다. 이는 시간제 노동의 이슈를 여성의 시

각으로 근하도록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

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혼여성을 주요 상으로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시

간제 노동의 이슈는 여성들을 심으로 개될 망이다. 

2. 한국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질

노동시장에서 차 그 비 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어떠한가? 여기에서는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를 일제 일자리와 비교하여 보고

자 한다. <표 2>는 여성의 일제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에서의 시간당 평균 

임 , 주당 평균 근로시간, 국민연  가입률, 고용보험 가입률, (직장)건강보험 

가입률, 산재보험 가입률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 다.

시간제 여성들은 2012년 시간당 임 에 있어 일제의 92.2%를 받고 있다. 

그런데 1998～2010년까지는, 반  하락 추세이기는 하지만, 부분 시간제 

여성의 임 이 일제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일반  인식과 조  다를 수 있지

만, 정성미․배기 (2013)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서

도 2002년 시간제 임 이 정규직 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 이 논문과 동일한 한국노동패 을 사용한 성재민(2014)은, 개인  특성(연

령, 교육수 )과 일자리 특성(직업, 산업, 종업원 수)를 통제했을 때도 시간제가 

오히려 임 리미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동패  데이터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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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간제 여성의 고용조건 추이

시간당임

(원, %)
주근로시간 

(시간)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F P F P F P F P F P F P
1998 4113 4972 50.4 23.1

(120.9)
1999 3834 6015 50.5 20.9 40.2  5.8 42.6  3.9

(156.9)
2000 4023 5591 50.2 20.7 46.3  4.8 42.6  3.2 46.1  1.6 32.3  4.0

(139.0)
2001 4893 7322 48.9 19.7 47.1 7.8 41.0  7.1 45.8  6.3 35.4  4.5

(149.6)
2002 5061 7105 48.6 20.5 47.9 4.9 41.9 5.7 48.6 4.8 36.1  5.7

(95.7)
2003 6108 9114 48.8 20.3 50.0 5.9 47.0 5.1 51.5 5.9 44.1  4.4

(140.4)
2004 6288 7918 48.1 21.0 50.9 1.7 50.0 2.4 52.1 1.6 46.1  1.6

(125.9)
2005 6498 7507 47.8 23.3 55.2  6.2 52.8  8.1 57.4  8.0 49.2  7.1

(115.5)
2006 7049 8342 46.6 21.6 61.3 11.9 60.2 12.9 62.8 13.6 58.1 13.7

(118.3)
2007 7375 8586 46.6 20.5 63.0 12.4 58.9 12.5 63.5 12.3 58.3 11.7

(116.4)
2008 7585 7940 45.8 20.1 61.7 10.0 59.0 10.1 62.1 12.0 57.9 11.0

(104.7)
2009 7748 9062 45.4 20.9 62.7 12.7 60.2 12.9 63.5 14.2 59.6 13.3

(117.0)
2010 7956 10798 45.3 20.5 64.6 15.1 62.0 15.1 65.5 18.6 61.1 14.7

(135.7)
2011 8578 8036 44.6 20.2 66.8 13.3 64.6 13.5 67.9 13.3 64.1 12.0

(93.7)
2012 9104 8390 43.9 20.5 67.4 19.5 66.2 19.2 69.1 18.8 64.4 18.5

(92.2)
  주 : F = 일제, P = 시간제. 

(  )는 일제 비 시간제의 임  비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1998～2012). ｢한국노동패 조사｣. 

반  경험과 반 로 시간제가 일제에 비해 시간당 보상 수 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이다. 있다. 본 논문은 여성만을 상으로 했고(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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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임  자체가 낮다), 시간제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자를 모두 포함(이

는 동시에 일제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

다)했기에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주당 노동시간과 련해, 일

제 여성의 경우 반  노동시간 단축의 흐름 속에서 1998년 50.4시간에서 

2012년 43.9시간으로 6.5시간 정도 단축된 것에 비해, 시간제 여성의 주당노동

시간은 같은 기간 23.1시간에서 20.5시간으로 2.6시간 정도 단축되어 비슷한 

단축 추세를 보 다. 시간제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국민연 ,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있어 시간제 여성의 가입률이 

2000년 3～4% 던 것에 비해 2012년 18～19% 로 증가하 다. 그러나 시

간제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일제 여성과 비교하면, 여 히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시간제 여성은 2009년 이후 노동시장에서 그 비 이  커지고 있는 반면, 

그 노동조건, 특히 사회보험의 보장은 일제 여성과 비교해 아직도 열악한 수

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시간제 근로자들이 스스로 임  등 근

로조건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3년 정규직의 

17.0%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0.6%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정규직의 30.2%에 비해 14.0%에 불과해, 

시간제 일자리의 질 향상을 시간제 근로자들 스스로의 손에 맡겨 두기에도 힘

든 실이다(정성미․배기 , 2013).

Ⅲ. 여성의 시간제 근로에 한 기존 연구들

여성의 시간제 노동을 둘러싼 정  측면과 부정  측면에서의 논의는 특히 

다른 나라들에서 큰 심의 상이었다. 여기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공

자, 특히 가사노동․자녀양육의 주 담당자인 여성 에서의 논의에 한정하고

자 한다. 정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가정에서의 역할 등으로 일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추

구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단 을 완화할 수 있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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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개별 여성/가정들과 노동시장 양자에 정 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Booth & Van Ours(2013)는,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기혼여성

들이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이며 노동시간을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 부분의 네덜란드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what most 

Dutch women want)”라는 것이다(Booth & Van Ours, 2013 : 264). 

여성의 시간제 노동에 한 부정 인 시각으로는, 투자된 인 자원에 비해 

과소사용(under-utilization)되고 있다는 (Connolly and Gregory, 2008), 여

성의 시간제 일자리는 부분 이 노동시장이론에서 말하는 주변  부문에 집

되어 있어 임 ․승진 기회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Tilly, 1996), 가

정에서의 역할분리 유지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이

는 일자리의 형을 ‘장시간 일하는 남성 심의 일자리’로 유지하여(Webber 

and Williams, 2008) 기업주들의 이익에 기여할 뿐이라는 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와 련해, Connolly and Gregory(2008)는 여성 

심 직업들을 그 기술자격조건에 따라 15등 으로 나  후, 일제에서 시간

제로 이동한 여성들의 직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연구했다. 그 결과는, 

일제에서 시간제로 이동한 여성들  25% 정도는 직업등 의 하락을 경험했

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이동을 한 경우는 하락이 었다. 한 일제 여성들

이 직업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시간제로 이동하는 결정요인으로는 취학  자녀

의 존재 등 개인․가족  요인보다는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곳이 한정되어 있

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질의 문제를 구조  문제

로 결론지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Manning & Petrongolo(2008)는, 일제에서 

시간제로 이동한 국 여성들이 직업의 변화로 인한 임 하(pay penalty)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기업을 이동할 경우 더 심하다고 분석하 다. 이 

두 논문에서는,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더 높은 기술수 의 직업

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더 낮은 수

의 직업에서 일함으로써 본인들과 사회 반 으로 인 자원의 비효율을 래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한 유형화는 이러한 상반된 시각들을 일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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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으로 통합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노동시장

에서의 상에 따라 좋은 시간제와 나쁜 시간제 일자리로 나 어 고찰하여 노

동조건의 명확한 차이를 밝히기도 하고(Tilly, 1996), 자녀를 부양하는 문직

과 이차  직종(서비스업 등)의 시간제 여성들을 인터뷰해 그들 간의 인식․

략의 공통 (시간제 노동을 자신들의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차이 ( 문

직의 경우 남성 심의 이상  노동자상을 추종,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략

을 사용하는 데 반해, 서비스업의 경우 시간제가 만연한 곳에서 일하며 가능하

면 업주부를 꿈꾸는 등의 차이)을 규명하기도 했다(Webber and Williams, 

2008). 

한국에서 여성 시간제․단시간 일자리에 한 논의도 다양한 에 따라 

개되었다. 황수경(2004)은 한국노동패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가족주

기를 5주기로 나 어 이 가족주기별로 기혼여성의 근로시간 결정을 분석하

다. 주기별로 보았을 때, 40시간 미만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 이 3주기(평

균연령 36세)에 가장 높고 4주기(평균연령 55세)와 5주기(평균연령 71세)에서

도 비교  높은 수 을 유지하며, 2주기(평균연령 30세) 이후 기혼여성들의 노

동시장에 재진입은 주로 개인서비스업이나 매서비스직의 시간제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취업보다는 시간제 고용을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의 가족주기

에 따른 노동시장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지경(2003)의 출산 직후 여성에 한 분석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여성들이 략 으로 시간제 취업을 한다는 기존의 논

의에 반해, 출산  일제 근로를 하 던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했던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이행률이 3～4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출산  직장에서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상 으로 일제 일자리가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단 을 완화시켜 다는 것이다. 정 순 외(2012)는 일제와 시간제 기혼 

취업여성의 이직의사에 한 연구에서, 일제 여성에 비해 시간제 여성은 작

은 규모에서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더 높고 일제 월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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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일 만족도가 낮아 이직의사가 더 높다고 보

고하 다. 한 시간제 여성은 일제 여성에 비해 비정규직일 때나 가사도움

이 없을 때 이직의사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여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일제에 

비해 더 낮다는 것을 보고하 다. 

Ⅳ. 시간제 일자리로의 이동과 시간제 일자리로부터의 이동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  1～15차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로 이동하고,  어떤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떠나

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해, 한국노동패  1～15차 데이터에서 25세 이상 55

세 미만의 여성만을 상으로 하여, 조사된 개인별로 인 한 두 해의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를 하나의 이스로 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하 다. 를 들어, 1～

15차 조사에 빠짐없이 참가한 1차 당시 25세 여성의 경우 한 사람당 14개의 

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각각의 이스에 해 이  차수의 자료를 새로

운 변수로 나  차수의 자료에 포함하여, 결과 으로 패 데이터가 아닌 횡단

면  데이터로 구축하 는데, 각 연도의 차이는 해당 연도를 통제변수로 사용

하여 통제하고자 하 다. 

이 게 구축된 데이터를 기 로, 시간제 일자리로의 이동과 시간제 일자리로

부터의 이동을 분석하기 해 임 근로자, 비임 근로자, 실업자, 경제활동 비

참가자  비임 근로자를 분석 상에서 제외했다. 한 실업자와 경제활동 비

참가자를 같이 묶어 ‘미취업’의 범주로 만들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선택과 

련한 범주는 ‘ 일제’, ‘시간제’, ‘미취업’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세 범주 간의 이동과 련해 각각의 범주에서 모든 범주로의 이동이 가능

하다. 우선 이  해에 미취업이던 여성들  어떤 여성들이 다음 해에 일제로 

가는지, 시간제로 가는지, 혹은 미취업에 그 로 남아 있는지를 분석하고, 다음

으로는 이  해에 일제이던 여성들  어떤 여성들이 다음 해에 시간제로 가

는지, 미취업으로 가는지, 혹은 일제에 남아 있는지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

로 이  해에 시간제이던 여성들  어떤 여성들이 다음 해에 일제로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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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통계

N 체 44,953 일제 23,431 시간제 1,278 미취업 20,244
M SD M3) SD M SD M3) SD

연도  1999 .0766 .2659 .0706*** .2562 .0900 .2863 .0826 .2753
     2000 .0687 .2529 .0630 .2430 .0689 .2533 .0752 .2637
     2001 .0642 .2450 .0621 .2414 .0540 .2261 .0671 .2502
     2002 .0652 .2468 .0647 .2461 .0681 .2520 .0665 .2474
     2003 .0659 .2481 .0656 .2477 .0634 .2437 .0663 .2489
     2004 .0701 .2552 .0696 .2545 .0618 .2409 .0711 .2570
     2005 .0712 .2572 .0703 .2557 .0626 .2423 .0728 .2598
     2006 .0718 .2581 .0719*** .2583 .0516 .2214 .0729*** .2599
     2007 .0719 .2584 .0729 .2600 .0587 .2351 .0716 .2579
     2008 .0696 .2544 .0714*** .2575 .0477 .2133 .0689*** .2532
     2009 .0681 .2519 .0681 .2519 .0736 .2611 .0678 .2514
     2010 .0803 .2718 .0849 .2787 .0939 .2918 .0742*** .2621
     2011 .0785 .2689 .0827 .2754 .0947 .2929 .0726*** .2594
     2012 .0781 .2683 .0820*** .2743 .1111 .3144 .0715*** .2576
교육수
  졸 이하 .2390 .4265 .2692 .4436 .2692 .4437 .2021*** .4016
  고졸 .4525 .4977 .4118 .4922 .4335 .4958 .5008*** .5000
  문 졸 .1256 .3314 .1237*** .3293 .0915 .2885 .1300*** .3363
  4년 졸 이상 .1829 .3866 .1953 .3964 .2058 .4044 .1671*** .3731
나이 25～34세 .3303 .4703 .3024*** .4593 .2582 .4378 .3671*** .4820
    35～44세 .3572 .4792 .3572*** .4792 .4311 .4954 .3525*** .4777
    45～54세 .3125 .4635 .3403** .4738 .3106 .4629 .2805** .4492
배우자 동거 여부 .8056 .3958 .7379*** .4398 .8005 .3998 .8842*** .3200
작년 가구소득1)  2675.8 2670.7 2435.4 2442.7 2390.9 2025.9 2972.0*** 2917.9
자녀수 1.5351 .8786 1.4958*** .9151 1.5673 .8403 1.5786 .8346
막내자녀 나이
  아(0～1세) .0635 .2438 .0295*** .1692 .0164 .1272 .1058*** .3075
  유아(2～5세) .1802 .3844 .1213*** .3265 .1917 .3938 .2477*** .4317
  등학교생 .0024 .0487 .0025 .0501 .0031 .0559 .0022 .0466
  등학교생 .1342 .3409 .1531** .3601 .1761 .3810 .1097*** .3125
  고등학교생 .0958 .2943 .1123 .3158 .1088 .3115 .0758*** .2646
  고졸이상 .3843 .4864 .4138** .4925 .3834 .4864 .3503** .4771
  무자녀 .1397 .3466 .1675*** .3734 .1205 .3257 .1087 .3112
시간당 임 (원)2) 7423.8 6183.0 7340.0*** 5930.9 8999.4 9653.7
근속개월 수2) 57.06 61.41 58.48*** 62.22 30.35 3395
정규직 여부2) .6825 .4655 .7115*** .4531 .1360 .3431

  주 : 1) 작년 가구소득은 작년 가구총소득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단 : 만 

원). 한국노동패  설문지 자체에서 이  해의 가구소득을 묻고 있음. 
     2) 시간당 임 , 근속개월 수, 정규직 여부는 임 근로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체 

N=13256, 일제 N=12587, 시간제 N=669임. 
     3) 일제, 시간제, 미취업 간의 차이에 한 통계  유의도는 집단 간의 평균비

교 t-검정을 사용함. 일제와 미취업을 각각 시간제와 비교 검정한 결과의 통

계  유의성을 **는 p<0.05, ***는 p<0.01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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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으로 가는지, 혹은 시간제에 남아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런 분석 요구

에 맞추어 분석방법은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

다. 

우선, 이 분석에 사용된 이스들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표 3>이 이스들

의 기술통계를 보여 다. 이 기술통계들은 연속된 2년  나  연도의 것을 나

타낸다. 단,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은 설문문항 자체가 년도의 

소득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나  연도의 자료를 사용했지만 실질 으로는 이  

연도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을 보면, 일제에 비교해 시간제는 2006

년, 2008년에는 더 게 존재하고 1999년, 2012년에는 더 많이 존재했다. 한 

교육수 은 문 졸의 경우, 시간제보다 일제가 더 많이 존재한다. 나이그

룹으로 볼 때는 25～34세 그룹, 45～54세 그룹에서 일제에 비해 시간제로 더 

게 일하고, 35～44세 그룹에서는 더 많이 시간제로 일한다. 일제와 비교하

여 시간제에서 일하는 경우 배우자 동거율이 더 높았으며 자녀수는 일제에 

비해 시간제가 더 많았다. 일제에 비해 시간제의 경우 막내자녀가 유아․

학생인 그룹에서는 더 많이 존재하고 아와 고졸 이상, 무자녀 그룹에서는 더 

게 존재한다. 시간제가 일제에 비해 시간당임 은 더 높은데 근속개월 수

는 더 짧으며 정규직일 확률도 훨씬 더 낮다. 

미취업과 비교해 시간제는 2006년, 2008년에는 더 게, 2010～2012년에는 

더 많이 존재했다. 교육수 으로 볼 때 졸 이하와 4년 졸 이상에서는 미취

업에 비해 시간제가 더 많이 존재하고 고졸과 문 졸의 학력에서는 더 게 

존재한다. 나이그룹으로는 25～34세 그룹에서는 미취업보다 시간제가 더 었

으며 35～54세 그룹에는 미취업보다 시간제가 더 많다. 배우자 동거비율과 본

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작년 가구소득은 미취업에 비해 시간제가 더 낮았다. 

막내자녀가 아나 유아일 경우 미취업보다 시간제로 일할 확률이 더 었으

며, 막내자녀가 ․고생, 고졸 이상일 경우 미취업보다 시간제로 일할 확률이 

더 높았다. 

시간제를 일제나 미취업과 함께 비교할 때, 학력은 문 졸이 가장 었

으며, 연령은 25～34세 그룹에서는 었고 35～44세 그룹에서는 많았다. 배우

자 동거여부는 일제(상 으로 낮음)와 미취업(상 으로 높음)의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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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막내자녀가 아일 때 시간제가 일제나 미취업에 비해 었고 유

아나 고졸 이상일 때 일제와 미취업의 간에, 학생일 때 많았다. 

여기서 심을 끄는 것은, 일제와 시간제 간의 시간당 임 의 차이이다. 앞

의 <표 2>에서는 2012년에 일제 9,104원, 시간제 8,390원으로 시간제 여성은 

일제 여성의 92.2%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제의 7,424원에 비해 

시간제가 8,999원으로 일제의 121.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표 

3>에서는 25～54세의 여성에 국한해 계산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25～54세 시

간제 여성의 시간당 임 에 비해 55세 이상 시간제 여성의 시간당 임 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간제 여성들의 근속개월 수는 일제 여성들의 

반 수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일제의 71.2%가 정규직인 데 비해 시간제 

여성은 13.6%만이 정규직이었다. 따라서 단순비교로만 볼 때, 시간제 여성들은 

자신들의 나이, 학력과 같은 인  조건과 자녀돌 , 배우자 동거 등과 같은 가

정  환경에서 정규직이나 미취업과 차이가 있었다.  

1. 시간제 일자리로의 이동

시간제 일자리로의 이동을 보기 해서는, 이  차수에 미취업이었던 이스 

 다음 차수에 시간제로 이동한 경우와 이  차수에 일제 던 이스  다

음 차수에 시간제로 이동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한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다항로짓분석은 다 공선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robust 분석으로 진행하 으며 각각의 모델에 해서는 Wald Chi2

가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모델1에서 모델2(교호황 포함)로의 변화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robust로 진행하지 않은 다항로짓분석을 통한 

Likelihood Ratio(LR) Chi2
를 사용하 다. 교육수 , 나이그룹, 배우자 동거상

태의 변화, 본인 근로소득을 제외한 년도 가구소득, 자녀수, 막내자녀의 나이

그룹이 향을 미칠 것으로 상을 하여 독립변수로 선정하 으며(황수경, 

2004), 연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1년  미취업이었던 여성들의 다음 해 일자리 상태( 일제, 시간제, 미취업)

의 변화를 다항로짓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보고되어 있다. 연도는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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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취업에서의 상태 변화에 한 다항로짓 분석

Model 1  Model 2   
다음 차수 일제 시간제 일제 시간제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교육수

 고졸  -.1935*** .0657  -.4076***  .1546  -.1259 .0664 -.4095***  .1570
 문 졸  -.0815 .1006  -.1839  .2484  -.0019 .1014 -.1856  .2448
 4년 졸 이상  -.0547 .0893  -.0896  .2084  .0152 .0903 -.0991  .2088
나이

 35～44세  -.3367*** .0720  -.0103 -.1632  -.2436*** .0733 -.0231  .1649
 45～54세  -.6883*** .0814  -.5923***   .2084  -.5501*** .0843 -.6045***  .2110
배우자변화

 무→유(2)  -.3706 .2439  -.0033  .6386  -.0987 .3248 -.2173  .8743
 유→무(3)  .5754** .2555 1.2600**  .6326  .8929** .3558 2.6873***  .8837
 유→유(4)  -.7391*** .0775  .1050  .2262  -.3355*** .1057  .0761  .2813
년 가구소득(5)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배우자 변화*
년 가구소득

 (2)*(5)  -.0001 .0001  .0001  .0002
 (3)*(5)  -.0002 .0001 -.0013**  .0006
 (4)*(5)  -.0002*** .0000  .0000  .0001
자녀수   .0587 .0414  -.0731  .1003  .0535 .0412 -.0721  .0992
막내자녀 나이

 아(0～1세) -1.7072*** .1919 -1.4100***  .5021 -1.6882*** .1918 -1.4048***  .5040
 유아(2～5세)  -.6925*** .1277  .1171  .3227  -.6760*** .1276  .1217  .3245
 등학교생  -.0947 .5275  .2517 1.0866  -.1228 .5425  .2626 1.0867
 등학교생  .0100 .1310  .7161**  .3234  .0237 .1305  .7337**  .3250
 고등학교생  -.0509 .1329  .2985  .3448  -.0516 .1329  .3040  .3463
 고졸 이상  -.3542*** .1081  .2570  .2765  -.3602*** .1073  .2722  .2776

N 17088
Wald Chi2 676.71*** 644.21***

Log 
Likelihood차

36.87***

  주 : 1) 미취업→미취업이 base로 사용되었으며, 통계학  유의성은 base와의 차이의 

유의성을 나타냄. 
     2) 2000～2012년 각 연도는 통제변수로 사용됨.
     3) 교육수 은 졸 이하가, 나이는 25～34세 그룹이, 배우자 동거 변화는 배우자 

무→ 배우자 무가, 막내자녀 나이는 무자녀가 base로 사용됨. 
     4) 작년 가구소득은 작년 가구총소득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임.
     **는 p<0.05, ***는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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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되어 분석되었으나 표에서는 생략되었다.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Model 1에서 미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미취업에서 일제로, 미취업에서 시간

제로 간 경우, 세 회귀분석식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도 likelihood-ratio test로 

확인하 다.  

<표 4>의 Model 1은 각 변수들을 독자 으로 포함한 분석이고, Model 2는 

배우자 유무의 변화와 년도 가구소득(당사자의 근로소득 제외)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것이다. 이는 일자리 이동에 있어 배우자 유무 변화가 가구소득

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2) 우선, Model 1을 보면, 지난

해에 미취업이었던 이스  다음연도에 미취업으로 남아 있는 이스들과 다

음연도에 시간제로 변동한 이스들을 비교해 볼 때, 졸 이하 비 고졸과 

25～34세 비 45～54세 나이그룹의 경우, 다음 해에 시간제로의 이동이 미취

업 잔존보다 낮았다. 연속 2년 배우자가 없었던 그룹에 비해 배우자가 있다가 

다음 해에 없게 된 그룹은 다음 해에 미취업 잔존보다 시간제로의 이동이 더 

많았다. 한 년 가구소득(본인의 근로소득 제외)이 낮을 경우 다음 해에 미

취업 잔존보다 시간제 이동이 더 많았다. 무자녀 집단 비 막내자녀가 아인 

경우 시간제 취업보다 미취업 잔존을 선호했으며 막내자녀가 학생인 경우 미

취업 잔존보다 시간제 취업을 선호했다. 

Model 2에서 배우자 유무 변화와 이  해 가구소득(본인의 근로소득 제외)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면, Model 1과 비교해 년 가구소득의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성을 잃는 신 배우자가 있다가 없게 된 경우 미취업 잔존보다 시간

제 취업이 훨씬 증가하는데, 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이 경향성이 더 높았다. 

이 외의 변수들의 효과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한 의 표에는 직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에 미취업이었던 이스  일제로 변동한 이스들을 

시간제로 변동한 이스들과 비교해 보면, 배우자가 2년 연속 없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있다가 없어진 경우 시간제→ 일제→미취업 순으로 선택했으며, 무

자녀에 비해 막내자녀가 학생일 경우, 미취업 잔존이나 일제 취업보다 시간

제 취업을 더 많이 선택했다.

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차수에 미취업이었던 여성들 , 25～34세 

2) 이 상호작용 가능성에 해서 심사 원의 제안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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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비해 45～54세 그룹에 속한 여성들이 시간제나 일제 취업보다 미취

업 잔존을 더 많이 선택했으며, 2년 연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

다가 없게 된 경우 미취업 잔존보다 시간제나 일제 취업을 더 많이 선택했다. 

한 무자녀에 비해 막내자녀가 아인 경우 시간제나 일제 취업보다 미취업 

잔존을 더 많이 선택했다. 여기서 요한 것은, 재는 여성의 자기개발보다는 

경제  필요성이 여성들을 미취업에서 시간제로 이동시킨다는 것인데, 배우자

가 있다가 없어진 여성들 , 특히 가구소득이 낮은 층이 더 많이 미취업에서 

시간제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 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경제  보상이 아주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  차수 일제에서 다음 차수 시간제를 선택하는 경우의 결정

요인들에 해 살펴보겠다. 일제에서 일제로, 일제에서 시간제로, 일제

에서 미취업으로 간 경우, 세 회귀분석식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은 likelihood- 

ratio test로 확인하 다. 미취업에서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유무의 변화

와 년도 가구소득(당사자의 근로소득 제외)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분

석했으나, 이 교호항을 포함한 모델로의 확장에 따른 log likelihood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의 설명력 증가를 의미하지 않기에 <표 5>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5>에서 일제에서 시간제로 이동한 이스를 보면, 배우자가 계속 없었

던 여성들에 비해 배우자가 없다가 생긴 여성들이 시간제 이동보다 일제 잔

존을 선택했다. 한 무자녀에 비해 막내자녀가 유아일 경우 일제 잔존보다 

시간제로의 이동을 많이 선택했다. 노동조건과 련해서는, 이  해의 시간당 

임 이 을수록, 근속개월 수가 짧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일제 잔존보다 

시간제로의 이동을 선택했다. 일제에서 시간제로 이동한 이스들과 미취업

으로 이동한 이스들의 특징들을 비교해 보면, 배우자가 2년 연속 없었던 경

우와 비교해 배우자가 없다가 있게 된 경우 미취업→ 일제→시간제의 순으

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에 일제 던 여성들은 당시 시간당 임

이 높고 근속개월 수가 으며 정규직이었을 경우, 시간제나 미취업으로의 

이동보다는 일제 잔존을 더 많이 선택했다. 

종합하자면, 개인 ․가정환경 측면에서는 배우자의 동거 유무 변화(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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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제에서의 상태 변화에 한 다항로짓 분석

다음 차수 시간제 미취업

계수 SE 계수 SE
교육수

 고졸    .0535  .2616   .0928 .0985
 문 졸   -.0131  .4474  -.0681 .1446
 4년 졸 이상    .2290  .4828  -.2034 .1542
나이

 35～44세    .4976  .3497  -.5487*** .1185
 45～54세    .5959   .3769  -.4276*** .1252
배우자 변화1)  
 무→유(2) -12.8159***  .3818  1.2873*** .1620
 유→무(3)   -.0154 1.0926  -.0845 .4693
 유→유(4)    .3733  .3346   .4201*** .1055
년 가구소득2)(5)     .0001**  .0000   .0001*** .0000

자녀수   -.2089  .1631  -.0393 .0571
막내자녀 나이3)

 아(0～1세)   1.45553 1.2170   .9733*** .2057
 유아(2～5세)   1.4165**  .6333  -.1781 .1914
 등학교생    .1903 1.2988   .8217 .8831
 등학교생    .9938  .5374  -.3714** .1879
 고등학교생    .9562  .5497  -.4972** .1925
 고졸 이상    .7858  .4487  -.1259 .1376
일제 당시 시간당 임  -1.4248**  .5918  -.7274*** .2164
일제 당시 근속개월 수   -.0090***  .0033  -.0100*** .0014
일제 당시 정규직 여부  -3.7287***  .6390  -.3681*** .0797

N 10537
Wald Chi2 13572.31***

  주 : 1) 일제→ 일제가 base로 사용되었으며, 통계학  유의성은 base와의 차이의 

유의성을 나타냄. 
     2) 2000～2012년 각 연도는 통제변수로 사용됨.
     3) 교육수 은 졸 이하가, 나이는 25～34세 그룹이, 배우자 동거 변화는 배우자 

무→ 배우자 무가, 막내자녀 나이는 무자녀가 base로 사용됨. 
     4) 작년 가구소득은 작년 가구총소득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임.
     **는 p<0.05, ***는 p<0.01. 

유)와 막내자녀의 연령(유아)가 일제 여성의 시간제 이동과 연 이 있었다. 

이러한 개인  환경 외에 노동조건도 아주 요한 향을 미치는데, 이  차수

에서 일제 당시 시간당 임 이 높고 오래 근속하고 정규직으로 일한 여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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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시간제나 미취업으로의 이동보다는 일제 잔존을 선택한다. 따라서 여성

의 취업률을 높이기 해서 일제에서 미취업으로의 이동을 방지하려면, 아

를 가진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육아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장지연․김지경(2001)도 어린 자녀를 다른 

가족이 돌보거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으면 여성의 취업단  가능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2. 시간제 일자리로부터의 이동

시간제 일자리에 해 일제로 가는 다리의 역할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제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이 지속 으로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는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슈를 다룰 때 요한 문제

이다. Booth & Van Ours(2013)는 네덜란드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는 일제

로 가는 다리의 역할이 아닌 지속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을 네덜란드 시간제 

여성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이에 한 반

인 연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제

와 시간제의 경우, 재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 자발  선택의 이유, 직무와 자

신의 교육수 과의 합성, 직무와 자신의 기술수 과의 합성, 직무만족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표 6>에 보고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면, 한국의 시간제 여성들은 2000년  후반에서 2010년  

반에 들어오면서 일제와 시간제 모두 비자발 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비율

이 2.5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융 기 이후 일제라도 비정규직이 

차 증가하는 추세를 반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비자발성에서의 일제와 시

간제 차이가  명확해지는데, <표 2>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기간에 일제 

비 시간제의 시간당 임 이 격히 하락한 것에도 기인할 것이다. 시간제 여

성들은 자발 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무가 만족스러워서

가 아니라 과도 인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거나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답변

에서 일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시간제 여성들은 일제에 비해 

직무와 본인의 교육수 이나 기술수 과의 합도를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

며 직무만족도도 더 낮았다. 이로써 한국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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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시간제 일자리를 과도기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다면, 이  해에 시간제이던 이스가 다음 해에 일제나 미취업으로 

<표 6> 일제 여성과 시간제 여성 간의 비교

일제 시간제

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일자리선택의 비자발성

    2007년  .0845 (.0079)  .1447    (.0406)
    2008년  .0601 (.0067)  .0923    (.0362)
    2009년  .0612 (.0063)  .1349*** (.0306)
    2010년  .1304 (.0086)  .1680    (.0336)
    2011년  .1779 (.0098)  .3178*** (.0412)
    2012년  .2096 (.0105)  .3267*** (.0384)
자발  선택 이유

  재직무에 만족

    2007년  .6170 (.0138)  .3649*** (.0563)
    2008년  .6105 (.0137)  .2813*** (.0566)
    2009년  .6519 (.0125)  .2937*** (.0407)
    2010년  .6265 (.0123)  .2720*** (.0400)
    2011년  .6558 (.0121)  .3125*** (.0411)
    2012년  .6530 (.0123)  .3423*** (.0390)
  재직무를 과도기 으로 생각

    2007년  .3542 (.0135)  .4459    (.0582)
    2008년  .3603 (.0135)  .5000**  (.0630)
    2009년  .3222 (.0122)  .5476*** (.0445)
    2010년  .3489 (.0121)  .4640*** (.0448)
    2011년  .3220 (.0119)  .4375*** (.0440)
    2012년  .3245 (.0121)  .4631*** (.0410)
  상황고려(가정, 학업 등)
    2007년  .0288 (.0047)  .1892*** (.0458)
    2008년  .0293 (.0047)  .2188*** (.0521)
    2009년  .0259 (.0042)  .1587*** (.0327)
    2010년  .0246 (.0039)  .2640*** (.0396)
    2011년  .0222 (.0038)  .2500*** (.0384)
    2012년  .0225 (.0038)  .194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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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계속

일제 시간제

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직무와 교육수 의 합성1)

  2007년 2.8095 (.0136) 2.5789*** (.0707)
  2008년 2.8209 (.0125) 2.5384*** (.0696)
  2009년 2.8465 (.0112) 2.8254    (.0466)
  2010년 2.8522 (.0101) 2.7200*** (.0490)
  2011년 2.8628 (.0099) 2.6589*** (.0460)
  2012년 2.8738 (.0100) 2.6933*** (.0422)

직무와 기술수 의 합성1)

  2007년 2.8186 (.0135) 2.6816*** (.0746)
  2008년 2.8368 (.0121) 2.5385*** (.0696)
  2009년 2.8527 (.0111) 2.8095    (.0474)
  2010년 2.8651 (.0100) 2.7360*** (.0470)
  2011년 2.8674 (.0098) 2.6667*** (.0471)
  2012년 2.8864 (.0099) 2.6933*** (.0401)

직무만족도2)

  2007년 2.7966 (.0149) 3.0351*** (.0574)
  2008년 2.8040 (.0142) 3.0256*** (.0555)
  2009년 2.7719 (.0141) 3.0088*** (.0560)
  2010년 2.7746 (.0127) 2.8862**  (.0392)
  2011년 2.7349 (.0127) 2.9302*** (.0370)
  2012년 2.7165 (.0128) 2.8230**  (.0369)

  주 : 1) 합성은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맞는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로 측정되었고, 평균이 높을수록 합성이 좋은 것임. 
     2)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으로 측정되

었고, 평균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임. 
     3) 일제와 시간제 간의 차이에 한 통계  유의도는 집단 간의 평균비교 t-검

정을 사용함. 
     **는 p<0.05, ***는 p<0.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 조사. 자발  근무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7～

2012년의 응답자  25～54세의 여성으로 제한하여 산정. 

이동하거나 아니면 시간제로 잔존하는 결정요인들은 어떤 것들일지 앞에서와 

같은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보고자 한다. 이 결과는 <표 7>에 보고되어 있다.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다항로짓 분석은 다 공선성의 가능성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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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간제 일자리로부터의 상태 변화에 한 다항로짓 분석

다음 차수 일제 미취업

계수 SE 계수 SE
교육수

고졸    .1638  .2969    .4530  .3456

문 졸    .0375  .5030    .8676  .5209

4년 졸 이상   -.4701  .3963    .7469  .5224

나이

35～44세    .0139  .3919   -.7627  .4088

45～54세   -.0397  .3919   -.4481  .4505

배우자 동거 변화  

무-유 -14.0229***  .7050   1.8255 1.4425

유-무   1.8352 1.0997 -12.5352*** 1.0185

유-유   -.5848  .3482    .3001  .4452

작년 가구소득    .0000  .0001    .0001  .0001

자녀수   -.0718  .2081   -.0300  .2241

막내자녀 나이

아(0～1세)   1.0706  .7728  18.5879*** 1.3455

유아(2～5세)    .0501  .6534    .7520  .7863

등학교생    

등학교생    .8642  .6490    .8557  .7961

고등학교생   -.0642  .6292    .0766  .7956

고졸 이상    .1876  .5051    .4315  .6842
시간제 당시 시간당 임   -.0943  .1259  -1.2921***  .4136
시간제 당시 근속개월 수   -.0014  .0035   -.0056  .0060
시간제 당시 정규직 여부    .0016  .3353   -.5509  .3928

N  547

Wald Chi2 2464.59***

  

  주 : 1) 시간제→시간제가 base로 사용되었으며, 통계학  유의성은 base와의 차이의 

유의성을 나타냄. 
     2) 2000～2012년 각 연도는 통제변수로 사용됨.
     3) 교육수 은 졸 이하가, 나이는 25～34세 그룹이, 배우자 동거 변화는 배우자 

무→ 배우자 무가, 막내자녀 나이는 무자녀가 base로 사용됨. 
     4) 작년 가구소득은 작년 가구총소득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임.
     **는 p<0.05, ***는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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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고 robust 분석으로 진행하 으며 따라서 모델의 합성을 단하는 데 

Wald Chi2
가 보고되어 있다. 시간제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일제로, 시간

제에서 미취업으로 간 경우, 세 회귀분석식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은 likelihood- 

ratio test로 확인하 다. 일제에서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유무의 변화

와 년도 가구소득(당사자의 근로소득 제외)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분

석했으나, 새로운 모델로의 log likelihood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표 7>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도 통제변수는 표의 보고에서 제외하 다.

시간제에서 미취업으로 이동한 이스를 보면, 배우자가 2년 연속 없는 경우

에 비해 배우자가 있다가 없어진 경우 미취업 이동보다 시간제 잔존을 더 많이 

선택했다. 무자녀에 비해 아를 막내자녀로 둔 여성의 경우 시간제로 남기보

다 미취업으로 이동을 택했으며, 이  해의 시간당 임 이 높을수록 미취업 이

동보다 시간제 잔존을 선택했다. 이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시간제 여성의 미취

업으로의 이동을 방지하기 해서는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육아시설의 확충과 

시간제 일자리에서의 시간당 임  인상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한 로 한국에서 많은 시간제 여성들이 재의 일자리를 일제

로의 과도기  일자리로 생각한다면, 시간제에서 일제로 이동하는 여성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표 7>에서 볼 때, 배우자가 2년 연속 없었던 경우에 비해 

없다가 있게 된 경우 일제 이동보다는 시간제 잔존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

른 변수들의 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결과로서는 실증 으로 한국의 시간

제 여성들의 일자리가 과도기 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제로 가는 과도  일

자리라면, 막내자녀의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혹은 결혼․육아 령기가 지남

에 따라 시간제에서 일제로 이동하는 추세가 보여야 하는데 그 지 않기 때

문이다. 이는 <표 6>에서의 주  답변과 일치되지 않는데, 이는 시간제로 일

하는 여성들이 일제로 가고자 하는 희망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제로

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을 반 하고 있는 것이거나 이 논문에서 

시간제의 정의를 의로 잡아 표본 수가 은 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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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고용률 증가를 해 여성들을 상으로 시간(선택)제의 창출이 사

회 이슈화되고 있는 시 에서, 재 한국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 황을 시간

제 일자리로의 진입, 시간제 일자리로부터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개인 ․가

정  특성과 일자리 특성의 결정요인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해 한국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  1～15차 자료를 이용하 고 다항로짓 분석을 사용

하 다.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로의 이동에 해서는, 년에 미취업이었던 여성

들의 경우 학력, 나이, 막내자녀의 나이와 배우자 동거 여부 변화가 향을 미

쳤는데, 2년 연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다가 없게 된 경우, 특히 

이  해의 가구소득이 을수록 더 뚜렷하게 미취업에서 시간제로 이동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제로 일하고 있던 여성들의 시간제로의 이동에 있어서는 

배우자 동거 여부의 변화가 요한 변수 으며 년 가구소득, 막내자녀의 나

이도 향을 미쳤다. 한 일제 일자리 당시 시간당 임 이 낮고 짧게 근속하

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여성일수록 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이동을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일자리로부터의 이동에 해 우선 시간제에서 미취업으

로 이동한 이스를 보면, 배우자 동거 여부 변화와 막내자녀의 나이가 향을 

미쳤으며, 시간당 임 이 높을수록 미취업으로의 이동이 었다. 시간제 일자

리에서 일제로의 이동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2년 연속 없었던 경우에 비해 

결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가 생긴 경우에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체 으로 재 한국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에 해 정리를 하자면, 여성

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일제/시간제 일자리 선택에 있어 배우자 동거 여

부와 막내자녀의 나이 등 가정 환경  요인들이 아주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와 일제/시간제 선택

에 있어 임 이나 정규직 여부 등 노동조건도 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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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제 여성들은 원하는 일제로의 이동이 실제로는 잘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여성들에 비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비자발 으로 선택하고 과도기 으로 보고 있으며 직무 합도와 만족도에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이다. 

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 추진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의 확충 방안에 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여성들의 고용률 향상을 해서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자리 수요  측면도 요하지만, 육아 등 가정상

황상의 공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는 이다. 따라서 특히 

․유아 돌  제도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해 시간당 임

이 높은 시간제 여성일수록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는 결과로부터는 앞

으로 창출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만이 아니라, 재의 일제/시간제 일자리

에서도 임 을 올리는 것이 여성의 경력단 을 방지하기 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셋째, 일제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일제로의 이동 분석을 볼 때, 배

우자 동거 여부 변화 외에는 잔존자와 이동자 간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일제로 일할 여성들과 시간제로 일할 여성들이 별개의 집

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에서 가정상황 등에 따라 일제나 

시간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비자발 으로 시간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특정 층(어린 자녀가 있는 고학력 여

성 등)을 겨냥하는 것보다는 여성 체를 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합해 보

인다.

외국에서는 시간제로의 이동에 따른 직업 기술수 의 하락과 임 하락이 일

정 수  연구된 반면, 한국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

고 그 노동조건은 어떠한지에 한 횡단면  연구가 시간제 연구의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패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자리 형태

를 변경한 사람들에 한 연구를 통해 시간제를 둘러싼 일자리 이동의 결정요

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시간

제 일자리와 련해 배우자 유무의 변화나 자녀 나이가 바로 다음 해의 시간제

(로의/으로부터의) 이동에 향을 주기에는 시간 간격이 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2년 연속이 아닌 기에 걸친 일자리 이동도 살펴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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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한 일자리 형태를 바꾸는 여성들이 어떤 산업에서 어떤 산업으로, 어떤 

직업에서 어떤 직업으로 이동하는지 등 더 많은 자료를 통한 시간제 일자리 이

동에 한 보다 깊은 연구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더욱 풍부한 

일자리 이동 연구를 통해서 한국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가 과연 과도기 인지

에 한 심층 인 실증  고찰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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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vements from/to Part-time Jobs in Korea :

Determinants among Women

Kim Haejin

In a job environment where creation of (selective) part-time jobs for women,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employment rate in Korea, has become a social 

issue,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job change from and to part-time. 

The 1st-15th Korea Labor Panel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ethods. Individual characteristics(education level, age, spouse, 

house income, and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job characteristics(wage, 

tenure, and regular employment status) affect the movement from and to 

part-time jobs. To increase the female employment rate, policies should provide 

more child-care facilities, raise wages in current women’s jobs, and create 

high-quality part-time jobs, not just for highly educated young women, but 

for the whole group of Korean women.

Keywords : part-time, women's employment, job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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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문제 제기

작업 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도 들을 리자가 모두 알기는 어렵다. 리자

들이 인 자본을 효과 으로 운 하는 문가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나 실질

으로 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

직목표 달성을 해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Organ, 1988).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리감독을 이고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

에 가 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리의 형태를 변화시켜오고 있다(Frese, Fay, 

Hilburger, Leng & Tag, 1997). 조직연구자들 한 근로자들이 보다 주도 으

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인 특성들이 요함을 강조해왔다(Van 

Maanen & Schein, 1979; Staw & Boettger, 1990; Burgelman, 1994; Ghoshal & 

Bartlett, 1994; Bunce & West, 1995).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근로자 주도  

행동은 개인의 경력성장과 발달뿐 아니라 조직의 장기  생존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지 까지의 직무수정(Job modification) 련 연구들은 주로 직무 재

설계(Job redesign)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다(Hackman & Oldham, 1980; Lyons, 

2005). 직무 재설계는 조직이 주도 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를 설계한 후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니셔티 가 조직이 아닌 근로자에

게 있는 직무행동인 잡 크래 에 집 하고자 한다. 잡 크래 (Job crafting)

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자발 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기존 

직무수정 행동 논의들과 차별 을 가진다(Tausky, 1995; Ashforth & Kriener 

1999). 다시 말해, 직무설계가 리자들에서 시작하여 부하에게 달되는 하향

(top-down) 과정에 을 두고 있다면 잡 크래 은 근로자가 스스로 직무

를 변화시켜 직무의 방식이나 경계를 규정하여 조직에 향을 미친다는 의미에

서 상향 (bottom-up) 과정에 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은 주어진 

업무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 으로 업무나 계에 한 물리 ․인

지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Wrzesniewski & Dutton, 2001). 이러한 

잡 크래 을 통해 개인은 성과나 일 련 여러 결과들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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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정체성까지 변화시키게 된다(Brief & Nord 1990; Ashford & Kreiner 1999; 

Tausky, 1995; Wrzesniewski & Dutton, 2001).

본 연구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잡 크래  연구의 필요성을 보이고자 한다. 

첫째, 잡 크래 은 조직연구에서 성과에 직 으로 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

려진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의 태도들과 크게 련이 있다. 근로자가 가지고 있

는 성  기술과 직무특성이 일치하게 되면, 보다 직무에 만족하게 될 뿐 아니

라 그 조직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게 되고, 이는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다

(Bakker, Tims, & Derks, 2012). 한 개인 고유의 능력이 보다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직무수행 방식이 용되면 실질 으로 직무성과까지 향상될 수 있다

(Wrzesniewski & Dutton, 2001). 조직연구 분야에서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

성과 등의 변인은 표 으로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종업원 태도 변인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인이 가진 흥미나 기술이 일 특성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은 궁극 으로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상할 수 있다. 

둘째, 일하는 방식을 통제하기보다는 성과 자체에 을 맞추는 것이 보다 

요해지고 있는 재 경 환경에서 잡 크래 에 한 이해는 필수 이다. 

최근 통신 발달과 일과 삶 조화가 강조되는 사회  분 기  근로자의 가치 

변화로 인해 통제 이거나 상향식 리방식보다는 자율성과 임이 보다 강조

되는 업무환경 조성에 한 심이 커져 가고 있다. 많은 조직에서 스마트워크

나 유연근로 등의 근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강혜정․강혜선․구자숙․김효

선, 2014), 이는 일하는 방식에 한 이니셔티 가 리자로부터 직무수행자 스

스로에게 이동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조직환경을 고려해볼 때, 근로

자가 직무수행 방식에 있어 자발 으로 변화를 가하는 잡 크래  행동은 조

직의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근로자의 잡 크래 은 조직이 간과하게 되는 실질 인 문제들이 해

결될 수 있다는 에서 조직목표 달성과 성과 향상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실질

으로 재 조직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상이다(Ilgen & Hollenbeck, 

1992). 그러나 Wrzesniewski & Dutton(2001)에 의해 그 개념이 소개된 후 이어

지는 후속연구들은 체로 잡 크래 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들을 식별하는데 

국한되어 있으며(e.g., Ghitulescu, 2006; Lyons, 2008; Leana, Appelb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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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vchuk, 2009), 보다 범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잡 크래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변인을 밝히고 이를 실증 으로 검증하는 연

구는 매우 드물다. Tims, Bakker & Derks(2012)는 잡 크래 과 련한 실

증연구가 제한 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견고한 척도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

는 을 지 하며 잡 크래 을 한 척도를 개발했다. 이후 이러한 척도를 활

용한 실증연구들이 수행되기는 했으나 여 히 더 많은 연구가 축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조직들을 상으로 잡 크래 을 통

해 유발될 수 있는 정  결과와 잡 크래  행동을 유발하는 직무 련 선행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Tims & Bakker(2010)가 이론  모형

에서 제시한 개인차 변인이 잡 크래 과 어떻게 련되어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일 련 상황인 직무의 요구와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사회

지지 정도의 향을 함께 검증하여 개인차 변인과 일 련 특성을 모두 포함하

는 포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잡 크래 (Job Crafting)

Buss(1987)와 Diener, Larsen & Emmons(1984)은 인간이 환경에 의해 단순

히 수동 으로 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극 으로 직무 련 환경

을 평가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부정  감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변화시키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하 다. 이 게 인간이 극 으로 일을 

변화시키고 형성해 나가는 존재라는 은 잡 크래 의 기반을 제시해주고 

있다. 실제로 Lyons(2006)은 자신의 연구에서 표본의 74%가 자발  직무수정 

활동을 수행한 이 있다고 답했으며, 79%가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 그들이 

직무수정 기회를 가진다고 믿고 있음을 보 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자발  직무변화 행동인 잡 크래 의 개념은 Wrzes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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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ki & Dutton(2001)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들은 잡 크래  활동

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했다. 첫째는 과업의 수량, 유형, 특성 등 과업의 물리  

범  변경하기이다. 를 들어, 간호사들이 환자 리를 개선하기 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과업으로 추가시키곤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직무에 한 인지  범  변경하기이다. 이는 직무목 을 개인  열망

이나 목표와 결합시키는 것이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해서 직무에 한 

개인의 생각과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를 들면, 요리사가 자신의 

작업을 단순히 요리를 비하는 것이 아닌 술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으로 생각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동료와 서로 도와주는 유익한 계 형성하기, 

특별한 목 을 해서 사회  계 맺기, 불리한 계 해소하기 등 직무와 련

한 인간 계의 범  변경하기이다. 를 들어, 로젝트를 추진하기 해서 엔

지니어들이 경  실무자들과 극 으로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Berg, 

Dutton & Wrzesniewski, 2008). 한 Tims, Bakker & Derks(2012)는 잡 크래

을 직무요구와 자원 개념에 기반하여 정의하 다. 그들은 잡 크래 을 

개인의 흥미나 가지고 있는 기술에 맞도록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균형화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며, 잡 크래  활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 둘째,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

키기, 셋째,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직무 요구 증

가시키기가 그것이다. Tims et al.(2012)은 이러한 분류를 심으로 잡 크래

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몇몇의 실증연구를 수행했다(e.g., Tims, Bakker 

& Derks, 2013). 

잡 크래 은 이들  개인과 직무 합성을 자발 으로 높여가려는 노력으

로 볼 수 있다. Edwards(1991)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과 직무 합성은 개인이 

보유한 역량과 직무요구 간의 합성 정도 혹은 개인의 욕구와 직무가 제공해

주는 것들 간의 합성을 말한다. 잡 크래  활동 자체가 자신의 역량이나 

욕구와 일로부터의 요구나 자원을 합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 개인-

직무 합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잡 크래 을 수행하는 근로자

의 개인-일 합성은 그 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높을 것을 상할 수 있다.

개인-직무환경 간 합성이 높아지면 개인의 경력몰입, 직무만족,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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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성공이 향상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 져 왔다(Bretz & Judge, 

1994; Chatman, 1991; Harris & Mossholder, 1996; Hollenbeck, 1989). 이때 개

인-환경 합성 논의는 환경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 으로 개인과 직무역량 간 합성(Person- Vocation 

Fit), 개인과 조직 간 합성(Person-Organization Fit), 개인과 집단 합성(Person- 

Group Fit), 그리고 개인과 직무 합성(Person-Job Fit) 등으로 나 어진다

(Judge & Ferris, 1992; Kristof, 1996; Werbel & Gilliland, 1999). 

Kristof(1996)은 특정 조직이 요구하는 직무는 조직의 특성을 그 로 반 하

고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직무 합성은 개인-조직 합성과 긴

하게 상호 연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직무와 합성이 높은 개인은 조직

과도 높은 합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Kristof, 1996). 이에 개인과 조직의 

합성은 조직에 한 정  태도를 유발하며, 조직에 한 정서  애착을 높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 조직 구성원의 잡 크래 이 증가할수록 개인-직무 합도가 높아질 것

이다.

  가설 1-1 :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를 더 할수록 개인-직무 합도가 더 높

아진다.  

  가설 1-2 : 사회  자원증가시키기를 더 할수록 개인-직무 합도가 더 높아진

다.

  가설 1-3 :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를 더 할수록 개인-직무 합도가 더 높

아진다.

  가설 1-4 :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를 더 할수록 개인-직무 합도가 

더 높아진다.

가설 2 : 조직 구성원의 잡 크래 이 증가할수록 정서  조직몰입이 증가할 것

이다.

  가설 2-1 :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를 더 할수록 조직몰입의 수 이 더 높

아진다.

  가설 2-2 :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를 더 할수록 조직몰입의 수 이 더 높아

진다. 

  가설 2-3 :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를 더 할수록 조직몰입의 수 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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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

  가설 2-4 :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를 더 할수록 조직몰입의 수 이 

더 높아진다.

[그림 1] 잡 크래 이 개인-직무 합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2. 잡 크래 의 선행요인들: 일 특성, 개인차 변인

Karasek(1979; 1985)은 근로자의 태도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일 련 특성

을 설명하기 해 직무요구-통제 모형(The Job Demand-Control Model)을 소

개하고, 척도(Job Content Questionnare)를 개발하 다. 직무내용 측정 척도

(JCQ)는 최근에도 직무와 조직원의 심리 , 신체  질병 간의 계를 측정하기 

해서 심리학, 의학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채덕희, 2004).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2001)는 Karasek(1979; 1985)의 논의를 확장해 

직무요구-자원 모형(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이후 JD-R 모형)을 소

개하며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종업원 태도나 행동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D-R 모형에서 말하는 직무요구(Job Demand)는 지속 인 물리 ․정신  

노력을 요구하여 이와 련한 비용을 유발하는 직무의 신체, 사회, 조직 련 

요소들을 말한다. 직무자원(Job Resource)은 직무요구를 감소시키고 그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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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체 ․정신  비용 한 이며 과업 목표 달성을 해 활용되는 직무 

련 요소들을 말한다. 를 들면, 과도한 업무량이나 시간은 직무요구로 볼 수 

있고, 직무를 한 역량개발이나 상사로부터 얻는 조언 등을 직무자원으로 볼 

수 있다. Bakker & Demerouti(2007)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과업으로부터 

오는 긴장이나 과업 수행에 한 동기부여 등 근로자의 직무태도 변인에 유의

하게 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JD-R 모형은 근로자들이 직무로부터의 요구와 직무수행을 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수 을 조 해 스트 스나 소진을 막기 해 노력한다고 주장한다

(Karasek, 1985; Demerouti et al., 2001).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높은 직무요구

나 부족한 사회  지지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결과를 감소시키기 

해, 자발 인 잡 크래 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63개 연

구들을 상으로 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직무요구가 높을 때 근로자의 심리  

안정감과 직무 련 안녕감이 하된다(Margot Van Der Doef & Maes, 1999). 

개인은 본능 으로 부정  경험을 피하고자 하므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나친 

직무요구를 인식하면 직무요구를 감소시키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잡 크래 을 하여 부정  결과를 이려고 노력한다

(Demerouti et al., 2001). 그러므로 개인이 직무요구를 높게 지각하면 직무자원과 

련된 잡 크래 을 보다 많이 수행해 이에 처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한 사회  지지는 과업 목  달성에 즉각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요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직무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다

(Margot Van der Doef & Maes, 1999).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는 사랑, 

보살핌, 존 에 한 개인의 지각이나 경험으로 정의된다(Hobfoll, 2002). 근로

자가 사회  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하면 만족감과 정  정서를 느끼고, 높은 

직무요구에 해서도 더 극 으로 처하게 된다(Cohen & Wills, 1985). 이

에 사회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개인은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나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 등 직무요구 련 잡 크래 을 보다 극 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가설 3 : 직무요구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잡크래 이 더 증가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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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3-1 : 직무요구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은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

키기를 더 하게 된다.  

  가설 3-2 : 직무요구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은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

를 더 하게 된다. 

가설 4 :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잡 크래 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1 :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은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

기를 더 하게 된다. 

  가설 4-2 :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를 더 하

게 된다.

지 까지 많은 연구들은 근로자들의 작업방식에 한 환경  요인의 요성

을 강조하 다(Demerouti & Cropanzano, 2010; Nielsen, Randall, Yarker, & 

Brenner, 2008; Piccolo & Colquitt, 2006; Lyons, 2006). 직무요구와 련한 일 

특성과 업무 해결과 련한 자원이 되어주는 사회  계는 잡 크래 의 동

인과 기회가 되므로 직 으로 잡 크래 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 련 특성에 더하여 개인의 기질  차이 한 잡 크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요한 요인이다(Kahn & Byosiere, 1992; Tims & Bakker, 

2010). 본 연구에서 요하게 고려하는 성격 변인으로는 주도  성격(proactive 

personality), 자아 효능감(self-efficacy), 내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가 포

함된다. 이러한 개인의 성격 특성들은 모두 자발 이고 주도 인 행동 성향과 

련이 있다. 

사람들은 정보에 수동 으로 노출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 으

로 원하는 정보를 구하는 경향을 지닌다(Ashford & Cummings, 1983, 1985; 

Dutton & Ashford, 1993; Ashford, Rothbard, Piderit, & Dutton, 1998). 특히, 

주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극 으

로 찾아다닌다(Frese et al., 1997).

Bateman & Crant(1993)는 상황의 힘에 제한받지 않고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

는 사람을 주도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다. 한  상황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해 주도성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주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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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active behavior)이라 정의된다. 근로자들은 주도  행동을 통해 직무수행을 

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Seibert, Kraimer & Crant(2001)는 종단연

구를 통해 주도  성격은 신과 경력 진취성과 정 인 계가 있다는 것을 보

다. Crant(1995)은 주도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기회를 발견하는 데 민하

고 극 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 주도성이 높은 사람들은 

더 나은 직무방식을 추구하고자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자기개발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곤 한다(Kim, Hon, & Crant, 2009). 그러므로 주도  특성을 더 많

이 지니는 개인은 더 많은 잡 크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능력에 한 스스로의 평가 한 일 련 자발  행동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연구들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업무수행에 해 스

스로 역량을 평가하고 이 평가 여부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이는 자

아 효능감으로 정의된다(Gist & Mitchell, 1992). 개인의 효능감 지각와 련해

서는 통상 특정 상황이나 직무와 련한 효능감이 다수 연구되어 왔으나, 개인

이 자신의 반  역량에 해 형성하는 일반  자아 효능감 한 요하게 고

려되어 왔다(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 

1982). 근로자는 자신이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을 때 실제로 행동하게 

된다(Vough & Parker, 2008). 그러므로 높은 수 의 자아 효능감을 가진 조직

원이 실제로 주도  변화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Morrison & Phelps, 1999; 

Speier & Frese, 1997). Salanova, Schaufeli, Xanthopoulou & Bakker(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 효능감이 높은 근로자는 직무에 더 극 으로 참여하려

는 경향을 보인다. Sitkin & Pablo(1992)는 높은 자아 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험을 과소평가하며 험을 극복하는 스스로의 역량에 해서는 과 평가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즉, 자아 효능감이 높으면 변화의 험 요소에 향

을 덜 받으며 극 으로 변화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Speier & 

Frese(1997)는 개인이 가지는 자아 효능감은 직무수행에 있어 자발 인 변화행

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아 효능감은 잡 크래  행동을 보다 

많이 수행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조직연구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의지나 실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 온 것   다른 하나는 일에 한 내재  동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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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bile(1988)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건을 가진 것에서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일에 해 가지는 내재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Deci & Ryan(1985)의 자기 결정성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한 일에 해 높은 내재  동기를 가지게 되면 그 일에 

한 심이 증가하고 그 일에 한 몰입 수 이 높아진다(Simon, 1967). 일에 

한 높은 심은 일을 수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도 들에 한 극  태

도를 유발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한 개인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Kanfer, 1990; Shalley, Gilson, & Blum, 2000). 즉 과업에 

한 내재  동기 수 이 높은 근로자는 업무와 련한 자발  잡 크래 을 더 

하려는 동인을 가진다고 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 조직 구성원의 성격이 주도 일수록 잡 크래 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5-1 : 개인이 주도  성격을 더 가질수록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를 

더 하게 된다.  

  가설 5-2 : 개인이 주도  성격을 더 가질수록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를 더 하

게 된다. 

  가설 5-3 : 개인이 주도  성격을 더 가질수록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를 

더 하게 된다. 

  가설 5-4 : 개인이 주도  성격을 더 가질수록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

기를 더 하게 된다.

가설 6 : 조직 구성원이 더 높은 수 의 자아 효능감을 가질수록 잡 크래 이 증

가할 것이다.

  가설 6-1 : 개인이 자아 효능감을 더 가질수록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를 

더 하게 된다.  

  가설 6-2 : 개인이 자아 효능감을 더 가질수록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를 더 하

게 된다. 

  가설 6-3 : 개인이 자아 효능감을 더 가질수록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를 

더 하게 된다. 

  가설 6-4 : 개인이 자아 효능감을 더 가질수록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

기를 더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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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7 : 조직 구성원이 더 높은 수 의 자아 효능감을 가질수록 잡 크래 이 증

가할 것이다.

  가설 7-1 : 개인이 내재  동기를 더 가질수록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를 

더 하게 된다.  

  가설 7-2 : 개인이 내재  동기를 더 가질수록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를 더 하

게 된다. 

  가설 7-3 : 개인이 내재  동기를 더 가질수록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를 

더 하게 된다. 

  가설 7-4 : 개인이  내재  동기를 더 가질수록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

기를 더 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잡 크래 에 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에 한 모

형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잡 크래 의 선행변인: 일 특성 변인과 개인차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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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자료와 변인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잡 크래 이 조직 련 결과 변인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 잡 

크래 의 선행변인들을 식별해내기 해서, 국 소재의 무역, 통신, 제조업

의 상이한 규모를 가진 기업 5개를 상으로 총 260명의 자료를 수집하 다. 

<표 1> 인구통계학 분석

N % N %

성별
남성 130 55.6

학력

박사 3 1.3
여성 104 44.4 석사 31 13.2

연령

20세 이하 1 0.4 학사 115 49.1
20～29세 135 57.7 문 72 30.8
30～39세 71 30.3 고졸 이하 13 5.6
40～50세 25 10.7

근속

연수

1년 이하 15 6.4
50세 이상 2 0.9 1～10년 184 78.6

직종

무역 51 21.8 11～20년 20 8.5
통신서비스 49 20.9 21～30년 13 5.6
제조업 134 57.3 30년 이상 2 0.9

부서

행정총무 33 14.1
재 

직무

수행

기간

1년 이하 33 14.1
인사 27 11.5 1～10년 　183 78.2
재무 15 6.4 10～20년 　13 5.6
매 68 29.1 20～30년 　4 1.7

생산 41 17.5 30년 이상 　1 0.4
연구개발 46 19.7

계

일반사원 197 84.2
기타 4 1.7 간 리자 27 11.5

혼인
미혼 97 41.5 고 리자 8 3.4
기혼 137 58.5 임원 2 0.9

기업

회사 1 43 18.4
회사 2 44 18.8
회사 3 51 21.8
회사 4 49 20.9
회사 5 47 20.1

체 234 100 23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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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성실치 못한 응답으로 단된 질문지를 26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234부 다(회수율 90%). 이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에 제시하 다.

2. 변수의 측정

가. 잡 크래

Wrzesniewski & Dutton(2001)이 잡 크래 을 가장 먼  소개하 으나, 이

들의 연구는 개념  모형만을 제시하 다. 이에 본 연구는 Tims et al.(2012)을 

토 로, 잡 크래 을 개인의 흥미나 가지고 있는 기술에 맞도록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균형화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그들이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들이 제시한 잡 크래  행동은 네 가지 행동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  ‘구

조  직무자원 늘리기’는 “나는 내 역량을 개발하기 해 노력한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사회 지지 직무자원 늘리기’는 “나는 나의 상사가 내 일에 만족하

는지 묻는다” 등의 5개 문항으로, ‘도  직무요구 늘리기’는 “새롭게 개발된 

것이 있으면, 나는 그것들을 배우고 시도해보는 최 의 사람  하나이다” 등

의 5개 문항으로,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이기’는 ‘나는 일에서 어려운 결정

을 많이 내리지 않아도 되게끔 노력한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래

의 척도는 21개의 측정항목을 가지고 있으나 뜻하는 바가 거의 유사한 항목을 

하나 제거하여 총 20개를 사용하 다.

나. 직무요구

직무요구(Job Demand)는 지속 인 물리 ․정신  노력을 요구하여 이와 

련한 비용을 유발하는 직무의 신체, 사회, 조직 련 요소로 정의된다(Karasek, 

197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Karasek(1985)이 Job demand- control 모델

(Karasek, 1979)을 토 로 제시한 Job Content Questionnare(JCQ)에 포함된 것

으로, 이는 심리학  경 학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채덕희, 2005). 본 연

구는 총 10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Karasek의 JDC 척도를 축소한 박정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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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2004)의 척도를 사용했다. 해당 설문지에서 직무요구를 측정한 항목은 

“내 업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내 업무는 매우 반

복 이다”를 포함해서 총 5개 문항이었고, 7  척도로 측정했다.

다. 사회  지지

직무자원(Job Resource)은 직무요구를 감소시키고 그와 련한 신체 ․정신

 비용 한 이며 과업 목표 달성을 해 활용되는 직무 련 요소들을 말한

다(Karasek, 1979). 사회  지지 역시 Karasek의 JCQ 척도를 11개 문항으로 축

소한 박정선․김정희(2004)의 직무내용 척도를 사용하 다. 그  상사의 지지

에 해 “나의 상사는 아랫사람들의 복지에 심을 가지고 있다”, “나의 상사는 

내말에 귀를 기울인다” 등 총 4개 문항을 사용하고 동료의 지지에 해 “나의 

동료들은 각자의 일에 유능한 사람들이다”, “나의 직장동료들은 나에게 개인

으로 심을 보여 다” 등 총 4개 문항을 사용하여 7  척도로 측정하 다. 

라. 주도  성격

본 연구는 상황의 힘에 제한받지 않고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주도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다(Bateman & Crant, 1993). Seibert, Grant & 

Kraimer(1999)에서 제시한 Bateman & Grant's(1993)의 주도  성격 척도에 한 

축소 버 을 사용하 다. “나는 내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끊

임없이 세심하게 살핀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건설 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동력원이었다” 등 총 10개 문항에 해 7  척도로 측정하 다. 

자아 효능감. 자아 효능감은 Gist & Mitchell(1992)의 정의에 따라 업무를 수

행하는 스스로의 역량을 평가하는 정도로 정의했다. Chen, Gully & Eden(2001)

의 자아 효능감의 척도를 사용하여 “나는 내가 목표들을 부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내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등 총 8개 문항에 해 7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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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재  동기

내재  동기는 특정 활동이 본질 으로 즐겁고 흥미롭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

록 만드는 것으로 정의된다(Deci & Ryan, 1985). Tremblay, Blanchard, Taylor, 

Pelletier, & Villeneuve(2009)의 “Why do you do your work” 설문지에서 내재

 동기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많은 기쁨

을 얻기 때문에 일한다” 등을 사용하 고, 7  척도로 측정하 다. 

바. 개인-직무 합도

개인과 직무의 합성은 개인이 보유한 역량과 직무요구 간의 합성 정도로 

정의된다(Edwards, 1991). 본 연구는 Lauver & Kristof-Brown(2001)의 Person- 

Job Fit 척도를 사용하여 “나의 능력은 이 일의 요구에 합하다”, “나는 이 일

을 하는 데 있어 당한 기술들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등 총 5개 문항에 

해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사. 조직몰입

정서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해 가지는 감정 인 애착으로 정

의된다(Meyer & Allen, 199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직몰입 척도의 문항은 5

개로 구성되어 있고 Meyer & Allen(1991)의 정서  조직몰입 척도(Affective 

Commitment Scale)를 사용하 다.

아. 통제변수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종, 부서, 결혼상태, 학력, 근속기간, 재직기간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통제변수 에 명목 척도로 측정된 성별, 연령, 부서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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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 석

가. 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본 연구모형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인해 보기 해 측정항목에 한 요인분

석을 실시하 다. 요인회 은 직각회 (variamx) 방식을 사용하 다. 구체  결

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일반 으로 요인 재량(factor loading)은 각 측정항

목들과 요인 간의 상 계 정도를 나타내주며, 0.5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수치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 시 충분한 요인 재치를 보이지 않는 항목들은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제거된 후의 측정항목들은 모두 0.5 이상의 요인

재량을 가지고 있어 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모든 측정항목들은 

총 1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한 변수들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해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 다. 구체 인 Cronbach's alpha 값 한 <표 2>에 제시되었

다. 모든 변수  직무요구가 0.789로 가장 작게 나타났고, 모두 .70 이상의 값

을 보여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Nunnally, 1978). 

<표 2>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변수명(α)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요인 11

직무요구

(.789)

.847

.729

.838

사회

지지

(.857)

.681

.672

.720

.620

.782

.749

.740

주도

성격

(.832)

.638

.549

.686

.644

.665

.695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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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변수명(α)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요인 11

자아

효능감

(.800)

.570

.744

.512

.796

.589

.527
내재

동기

(.813)

.777

.893

.808

구조  

자원 

증가

시키기

(.834)

.829

 801

.762

.728

사회  

자원

증가

시키기

(.818)

.732

.790

.745

.725

도 요구

증가

시키기

(.807)

.552

.690

.761

.686

.715
방해요구

감소

시키기

(.790)

.795

.798

.847

.534

정서

조직몰입

(.815)

.664

.690

.779

.729

.784

개인-직무

합도

(.812)

.752

.824

.684

.605

.747
아이겐 값 4.64 1.38 5.94 1.75 1.27 5.92 1.61 1.25 2.03 4.3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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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수 간의 상 계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에 투입된 련 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 상 계 분

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상 계 분석결과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JD 3.225 1.382 1
2. SS 5.628 0.831 -0.518** 1
3. PP 5.183 0.905 -0.502** 0.418** 1
4. SE 5.561 0.716 -0.252** 0.427** 0.659** 1
5. IM 5.772 0.921 -0.262** 0.433** 0.361** 0.360** 1
6. ISR 5.903 0.747 -0.064 0.464** 0.328** 0.529** 0.463** 1
7. DHD 3.225 1.382 -0.509** 0.366** 0.511** 0.374** 0.203** 0.257** 1
8. ISOR 5.616 0.862 -0.388** 0.539** 0.333** 0.348** 0.417** 0.421** 0.314** 1
9. ICD 5.600 0.849 -0.397** 0.402** 0.534** 0.503** 0.499** 0.448** 0.418** 0.540** 1
10. AOC 5.606 0.828 -0.387** 0.634** 0.503** 0.519** 0.541** 0.448** 0.315** 0.553** 0.537** 1
11. PJF 5.676 0.767 -0.257** 0.483** 0.411** 0.483** 0.531** 0.464** 0.359** 0.387** 0.526** 0.517**

  주 : JD=직무 요구, SS=사회 지지, PP=주도  성격, SE=자아 효능감, IM=내재  동기; ISR=구
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 DHD=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 ISOR=사회  자원 증

가시키기, ICD=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 AOC=정서  조직몰입, PJF=개인-직무 합도.
     * p<0.05, ** p<0.01, *** p<0.001.

다.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

는 잡 크래 의 매개효과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과 선행변수가 잡 크래 에 미치는 향을 개별 으로 분석했다. 먼  잡 

크래 이 개인-직무 합성과 정서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회귀분석 

차에 따라 각각 검증하 다. 구체 인 향 계는 <표 4>에 제시하 다. 회귀모

형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단계 으로 투입하 다. 

잡 크래  행동 유형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ß=.303, t=4.286, 

p<.001)와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ß=.214, t=3.223, p<.01)는 개인-직무 

합도와 유의한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직무자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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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키기와 개인-직무 합도 간의 계(ß=.092, t=1.511, n.s)와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와 개인-직무 합도 간의 계(ß=.072, t=1.561, n.s)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1-3은 지지되었고, 가설

1-2, 1-4는 기각되었다. 

<표 4> 잡 크래 이 정서  조직몰입과 개인-직무 합도에 미치는 향

변수
정서  조직몰입 개인-직무 합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회사 1 0.217 0.206 0.071 0.107
회사 2 0.103 0.132 -0.095 -0.060
회사 3 0.223 0.018 -0.199 -0.299
회사 4 1.281*** 0.711*** 0.790*** 0.216
성별 -0.126 -0.038 -0.120 -0.027
연령 0.014 0.009 -0.001 -0.003
인사 0.042 -0.03 0.009 -0.019
재무 0.279 0.177 -0.064 -0.135
매 0.322+ 0.248 0.147 0.070

생산 -0.283 -0.098 -0.038 0.179
기술․개발 -0.027 -0.054 -0.029 -0.139
결혼여부 -0.068 -0.066 0.058 0.038
학력 0.037 0.036 0.036 0.040
경력기간 0.001 0.004 0.013 0.016
 업무수행 기간 0.001 0.006 -0.003 -0.001

구조  자원 

증가시키기
0.216** 0.303***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
0.280*** 0.092

도  직무

증가시키기
0.154* 0.214**

방해 직무 

감소시키기
0.005 0.072

R² 0.304 0.501 0.237 0.460
수정된 R² 0.242 0.446 0.170 0.401

Δ R² 0.197*** 0.223***
F값 4.917*** 9.157*** 3.508*** 7.784***

  주 : 통제변수를 더미코딩 했으며, 회사변수와 업종변수 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가 높

아서 업종변수를 제외함.  
+ p<0.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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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크래 이 정서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과 련해,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ß=.216, t=2.939, p<.01)와 사회  직무자원 증기시키기(ß=.280, 

t=4.423, p<.001),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ß=.154, t=2.229, p<.05)는 모두 

정(+)의 계를 가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와 

정서  몰입 간의 계(ß=.005, t=0.099, n.s)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2-1, 2-2, 2-3은 지지되었고,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직무요구와 사회  자원이 잡 크래 의 네 가지 유형에 미치는 

각각의 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인구통계학  변수들을 통

제한 상황에서 직무요구가 높아지면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가 함께 증가

하고(ß=.058, t=1.675, p<.01),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는 이와 반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ß=-.126, t=-2.738, p<.10). 따라서 가설 3-1은 지지되었고, 가

설 3-2는 기각되었다. 

사회  자원과 련해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와의 계(ß=.045, t=0.695, 

n.s)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와의 계(ß=.136, t=1.544, n.s)는 모

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1, 4-2는 모두 기각되었다. 

주도  성격과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ß=.079, t=1.175, n.s), 사회  자

원 증가시키기와의 계(ß=.028, t=0.307, n.s)는 통계 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5-1과 가설 5-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도  직무요구 증

가시키기(ß=.185, t=2.405, p<.05)와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ß=.381, 

t=3.639, p<.001)는 주도  성격 정도가 높을수록 함께 높게 나타나 가설 5-3과 

5-4는 지지되었다.

자아 효능감이 높을수록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ß=.418, t=5.893, 

p<.001)와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ß=.231, t=2.432, p<.05),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ß=.218, t=2.553, p<.05)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와의 계(ß=.061, t=.526, n.s)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6-1, 6-2, 6-3은 지지되었으나 가설 6-4는 기각

되었다. 

내재  동기가 높을 때는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ß=.243, t=5.464, 

p<.001),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ß=.224, t=3.745, p<.001), 도  직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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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잡 크래 에 미치는 향

변수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

도  직무요구 

증가시키기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회사1 0.231 -0.020 -0.059 -0.164 -0.114 -0.342+ -1.054*** -1.090***
회사2 -0.292 -0.411* 0.024 -0.176 0.168 -0.052 0.201 -0.095
회사3 0.139 0.119 0.589* 0.450* 0.068 -0.068 -0.151 -0.221

회사4 0.771*** 0.157 0.917*** 0.245 0.934*** 0.116 0.776** 0.058

성별 -0.054 0.033 -0.121 -0.059 -0.267* -0.168 -0.112 -0.001
연령 -0.005 -0.004 0.019 0.004 0.004 -0.001 0.020 0.022
인사 0.016 -0.097 0.187 0.112 0.111 0.020 -0.232 -0.217
재무 -0.215 -0.407+ 0.180 0.007 0.647* 0.477* -0.270 -0.258
매 0.168 0.130 -0.004 -0.018 0.260 0.246 -0.406+ -0.333

생산 -0.644** -0.540** -0.178 -0.088 0.031 0.145 -0.166 -0.035
기술 개발 0.252 0.140 -0.247 -0.251 0.275 0.219 -0.026 -0.003

기타 -0.213 -0.289 -0.016 0.004 0.558 0.562 -0.119 -0.039
혼인 0.114 0.136 -0.095 -0.032 0.007 0.029 -0.098 -0.144
학력 -0.041 -0.040 0.022 0.023 0.024 0.014 0.019 0.011
경력

기간
-0.001 0.001 -0.008 0.009 -0.002 0.007 -0.013 -0.010

업무 

수행기간
0.003 0.001 -0.014 -0.022 -0.008 -0.016 -0.007 -0.015

직무요구 0.058+ -0.126**
사회 지지 0.045 0.136
주도  

성격
0.079 0.028 0.185* 0.381***

자아 

효능감
0.418*** 0.231* 0.218* 0.061

내재  

동기
0.243*** 0.224*** 0.296*** 0.009

R² 0.269 0.540 0.245 0.377 0.281 0.491 0.342 0.430
수정된 R² 0.205 0.489 0.178 0.309 0.217 0.435 0.284 0.368

Δ R² 0.270*** 0.132** 0.210*** 0.088**
F값 4.153*** 10.710*** 3.651*** 5.532*** 4.395*** 8.797*** 5.858*** 6.895***

  주 : 통제변수를 더미코딩으로 했는데, 회사변수와 업종변수 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가 

높아서 업종변수를 제외함.  
+ p<0.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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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기(ß=.296, t=5.354, p<.001)가 모두 높았다. 그러나 방해가 되는 직무

요구 감소시키기와의 계(ß=.009, t=.124, n.s)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따라서 가설 7-1, 7-2, 7-3은 지지되었으나 가설 7-4는 기각되었다.  

Ⅳ. 맺음말: 토론과 연구함의

본 연구는 직무수정 등의 직무변화가 조직에 의해 설계되고 조직원은 이에 

따르기만 해야 한다는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근로자 개인이 자발 으로 일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직무 합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몰입을 높이는 등 조직에 정 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기존의 

잡 크래  련 논의는 Wrzesniewski & Dutton(2001), Tims & Bakker(2010)

에 의해 제기되었다. Wrzesniewski & Dutton(2001)의 연구는 직무설계가 조직

이 조직원에게 부여하는 상황  요인이라는 통  에서 벗어나 개별 근로

자 스스로 직무에 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들은 잡 크래  개념에 한 실증  증거

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Tims, Bakker & Derks(2012)는 잡 크래 을 측정

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실증 연구들을 수행하 으나 이들은 근로자 개인

의 안녕감이나 스트 스, 소진에 주로 을 맞추었다. 한 일련의 연구를 통

해 잡 크래 과 련한 여러 선행변인들을 강조해왔으나 성격특성에 주로 집

했고 일 련 특성을 포함하는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개인  

특성과 직무 련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최 의 포  실증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잡 크래 의 네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사

람들은 체로 높은 개인-직무 합성과 높은 조직몰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잡 크래 의 선행변인들  직무요구가 높은 상황에서는 구조  

직무자원 증가시키기는 많이 하나 사회  직무자원 증가시키기는 게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직무요구가 사회  직무자원 증가시키기 행동과 정

(+) 으로 련되어 있다는 가설과 반 되는 결과이다. 직무요구가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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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로자가 속한 조직의 직무요구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직무 강도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조직원들은 계 련 자발  행동을 시도하

기 어려움을 느낄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직무요구가 높은 상황에

서 계 련 잡 크래 을 수행하는 것은 인상 리 면에서 부정 으로 해석

될 것을 우려하게 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 주도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조직문화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Joo & Lim, 2009). 본 연구에서는 조직 

분 기와 련한 변인을 포함하지는 못했으나 향후 연구에서 이를 고려하여 연

구한다면 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차 변인과 련해서 

주도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도  직무요구를 증가시키며 방해가 되는 직무

요구를 극 으로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자아 효능감과 일에 한 내재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구조  자원과 사회  자원을 증가시키며 도  직

무요구 한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 다. 주도  성격과 자아 효능감, 일에 한 

내재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잡 크래  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이라는 가

설이 체로 지지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실무  환경에 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별 조직

원은 잡 크래 을 통해 개인 으로 성과나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고 

이는 장기 으로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은 근로자의 자발  

직무수정 행동이 극 으로 발휘되는 환경을 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연구

에 따르면,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조직원의 업무수행 자아 효능감이 

향상된다(Parker, 1998). 게다가 상사나 동료의 발  피드백은 특히 주도  

성향이 높은 근로자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Li, Harris, Boswell, & 

Xie, 2011). Zhou(2003)는 상사의 피드백이 내재  동기를 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 다. 따라서 잡 크래 과 련이 있는 개별 조직원의 주도  성향이

나 자아 효능감, 내재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조직문화나 

상사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잡 크래  행동을 직무로부터의 요구와 직무해결을 한 자

원을 균형화하는 행동으로 본 Tims & Bakker(2010)의 개념화를 따랐기 때문에 

잡 크래 을 유발하는 선행변인으로 직무의 요구 정도와 직무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지지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Wrzesniewski & Dutton(2001)는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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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 은 개인이 지각하는 직무수정 기회와 하게 련되어 있다고 언

했다. 한 일에 한 통제 욕구, 일에 한 정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욕구, 사회  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들이 잡 크래 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잡 크래 의 기회로 작용하는 직무의 자율성 

혹은 통제권 정도나 일에 한 개인의 욕구 변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들 한 잡 크래 을 유발하는 요한 선행변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

후 연구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자아 효능감과 내재  동기는 앞서 

설정한 가설과 다르게 잡 크래  행동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감소시키기

에 유의한 련이 없었다. 이는 자아 효능감이 높고 일에 해 내재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이미 일을 즐기고 있고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를 감소시킬 필요

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 주도  성격은 잡 크래  행

동  직무요구 련 행동에만 유의한 정(+)의 계를 가졌고, 구조 ․사회  

자원 증가시키기와는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도성이 높은 사람

들은 업무수행과 련해 조언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  자원을 증가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Gruman, Saks & Zweig, 2006). 그러나 앞서 개인-직무 합성이나 

조직몰입에 있어서도 방해가 되는 직무요구 이기 행동이 유의한 련성을 보

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몇몇 계들이 가설과 일 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잡 크래 의 네 가지 행동들 각각이 결과변인이나 선행변인들과 차

별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에서 제사한 여러 련 변인들과 유의한 계성을 보이지 않았던 계에 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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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 Crafting : Comprehensive Model of Voluntary Job 

Redesign

Kang Hyesun․Xu Beibei․Ku Jasook

This paper seek to learn of the related antecedents and outcomes for 
individual workers job crafting activities. For this, we identify the variables 
of work condition such as job demands and social support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proactive personality,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as determinants of job crafting activities. And we also verify the 
impacts of job crafting on the positive outcomes such as person-job fit and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e antecedents and outcomes that we proposed to relate with job 
crafting, we could see some significant relations. Fist, the results shows that 
the employees who tend to do job crafting more have higher level of person-job 
fitness and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is consistent with our 
hypothesis mostly. And the relationships of work conditions such as job 
demands and social supports and job crafting are also consistent with our 
assumption proposed earlier mostly. However, There were some 
inconsistencies. And it is required for future studies to consider other variables 
which would affect the intention to do job crafting. In addition to this, we 
found some opposite and non-significant relations for our assumption. Although 
this paper contribute to the organization literature by identifying critical 
antecedents and outcomes associated with job crafting, some inconsistencies 
needs to be tested and explained clearly.   

Keywords : job crafting, job D-R model, job demands, jod resources, P-J fit,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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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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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근로자가 작업 장에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과 련해서 발언하거나 의

사결정에 참여하는 작업장 수 의 참여인 근로자 참여(employee involvement)

는 단체교섭과 함께 노사 계의 핵심 역이자 이슈 다(Markey & Townsend, 

2013). 근로자 참여는 고성과․참여  작업시스템 는 몰입형 인 자원 리의 

구성요소로서도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고성과․참여  작업시스템에 한 

기 연구는 그 구성요소를 참여  작업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인사 행의 두 차원

으로 구분하기도 했고(MacDuffie, 1995; Pil & MacDuffie, 1996), 이후에는 숙

련형성, 동기부여, 참여기회의 3차원으로 더 세분하기 시작하는데(Appelbaum et 

al, 2000), 이는 이른바 역량․동기․기회(AMO)모형으로 지칭된다. 근로자 참

여는 고성과․참여  작업시스템의 2차원 분류에서는 참여  작업조직에, 그리

고 3차원 분류에서는 참여기회에 해당되는데,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를 고성

과․참여  작업시스템의 가장 핵심 인 차원임을 강조하기도 한다(Wood & 

Wall, 2007).    

근로자 참여의 효과와 련해서 근로자의 태도나 행 에 미치는 향, 경  

성과에 미치는 향, 노동조합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들이 진행되었다

(Juravich, 1996; 김동배․박경원, 2014). 근로자 참여는 참여  작업조직, 즉 발

언권의 행사, 작업 련 자율성, 자기결정이 특징이기 때문에 노동 그 자체와 

구분되는 다른 외 보상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에서 얻는 만족인 내재  보상

을 높일 수 있다(Ryan & Deci, 2000). 실증연구들도 근로자 참여나 참여  작

업 행과 내재  보상 간에 정(+)의 계를 발견하 다(Appelbaum et al., 

2000; Humphrey et al., 2007). 그런데 근로자 참여와 내재  보상의 계에 

한 연구는 장 리자의 리더십을 포함하여 인과 계의 고리를 확장할 필

요가 있다. 

장 리자는 작업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해서 일차 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작업 장에서 발생하는 사회  상인 근로자 참여도 장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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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략  인 자원 리의 로세스 모형도 라인 

리자의 리더십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Wright & Nishii, 2007). 근로자

의 태도나 행 에 향을 미치는 인사 행이나 근로자 참여는 설계되거나 조직

체 수 에서 의도된 행들이 아니라 실제 장에서 실행되거나 구 된 행

들인데, 행이 구체 으로 실행되거나 구 되는가는 장 리자에 의해 향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인 리자와 실행된 인사 행에 한 연구는 인

자원 리나 고성과․참여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한 메커니즘 는 로세스에 해 이해를 넓힌다는 에서 이론  측면에서

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Brewster et al., 2013; McDermott et al., 2013). 

한 장 리자의 리더십에 주목하는 것은 실천 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

다. 근로자 참여 제도나 작업 행의 도입만으로는 근로생활의 질과 생산성 향

상이라는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의도한 근로자 참여를 실제로 실행하

거나 구 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근로자 참여가 기 하는 근로자의 태도나 

행 를 형성하고 고취하는 장 리자의 리더십이 결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근로자 참여나 참여  작업 행은 수동 이고 타산 이며 단순반복 인 노

동을 담당하는 숙련 근로자가 아니라, 조직에 한 높은 몰입과 오 십을 갖

고 노동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며 자율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고숙련 근로자를 

요구한다(MacDuffie & Kochan, 1995). 근로자 참여가 요구하는 이러한 근로자

상은 열정을 발하고 타산을 넘는 보다 높은 가치의 추구와 지속 인 학습을 

권장하는 장 리자의 변  리더십과 결합될 때 소기의 효과를 제 로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최근 로벌 경쟁력 기를 맞고 있는 한국

의 제조기업이 작업 장의 경쟁력 강화를 해서 장 리자의 리더십에 재차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을 시사한다는 에서 실천 인 의미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장 리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그리고 내재

 보상 간의 계를 2014년에 국내 제조업 직 부문 생산직 근로자를 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리자의 리더십에 의해 

향을 받는 실행된 인사 행이나 작업 행이 근로자 태도나 행 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의 분석수 은 기업단 가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수 인데(Purcell 

& Hutchinson, 2007; Wright & Nishii, 2007), 본 연구의 분석수 은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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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가설 설정, 자료에 한 설명과 변수작성 내역, 

가설검증, 논의의 순으로 구성된다. 

Ⅱ. 선행연구  연구가설

1. 인 자원 리와 라인 리자

최근까지 리더십에 한 연구, 를 들어 변  리더십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Wang et al., 2011)와 근로자 참여를 포함한 고성과 작업시스템

이나 인사 리시스템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Combs et al., 2006)는 

각각 별개로 진행되어 왔다. 별개의 두 연구 역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기존 

인사 리시스템과 성과 간의 계에 한 성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

리시스템과 성과 간의 계 연구에 한 성찰, 보다 구체 으로는 어떻게 인

사 리시스템이 성과를 낳는가에 한 성찰이 2000년  후반 이후 리더십과 

인사 리시스템 연구의 연계를 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인사 리시스템과 조직성과 간의 계에 한 2000년  반까지 부분의 

연구는 기업이나 사업장 수 의 연구들로서, 해당 수 의 인사 리시스템이 생

산 인 근로자의 태도나 행 를 낳고 이것이 조직성과를 높인다고 보았다

(Combs et al., 2006).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기업이나 사업장 수 에서 의도

된․설계된(intended/designed HR practices) 인사 리시스템과 실제․실행된(actual/ 

implemented HR practices) 인사 리시스템을 구분하지 않았다. 사실 실제․실

행된 인사 행을 연구 상으로 하려면 분석단 가 기업이나 사업장 수 이 아

니라 라인 리자의 역할을 측정할 수 있는 과 같은 하  조직단 가 되어야 

했었다(Purcell & Hutchinson, 2007). 같은 의미로 Wright & Nishii(2007)도 인

사 리 책임자에 한 질문은 의도된 인사 행을 측정하는 반면, 라인 리자나 

개인에게 질문하면 실행된 인사 행을 측정하게 된다고 지 하 다. 

인사 리시스템이 어떻게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가를 밝힌다는 것은 이른바 

구조  효과를 제외하면 인사 행들이 개인의 태도와 행 에 어떻게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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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가를 밝힌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사 리시스템의 구조  효과란 개인의 

태도나 행 와는 독립 으로 얻어지는 성과 개선효과를 의미하는데(Ichniowski 

et al, 1996;  Katz & Kochan, 1985), 를 들면 다기능화와 로테이션으로 생산

성 손실 비용 감소,  작업이나 자율 리의 확 로 리계층 축소나 다른 생산

 활동으로 환함으로써 성과 개선, 근로자 참여를 통한 노사 계 개선으로 

노사갈등으로 인한 비용 감 등이 있다. 인사 리시스템이 개인의 태도와 행

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에 한 그동안의 성찰은 의도된․설계

된 인사 행과 실제의․실행된 인사 행을 구분하는 시도를 낳았고, 양자 간 

차이를 설명하는 요한 변수로서 라인 리자의 리더십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Brewster et al., 2013; McDermott et al., 2013; Wright & Nishii, 2007). 

이러한 성찰은 략  인사 리의 로세스 모형(Wright & Nishii, 2007)으

로도 지칭되는데, 그 설명 논리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태도나 행 에 향을 

미치는 인사 행은 객  행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각하는 는 이른바 인지

된(enacted) 인사 행들이다. 나아가 근로자가 인지하거나 실행된 인사 행은 

실제로 실행되고 운 되는 행들로서 이는 원래 조직이 의도하거나 설계한 

행과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업수 에서 의도된․설계된 인사 행은 라인

리자에 의해 해석되고 수정되어 실행되거나 용되기 때문이다. 즉 인사 리

시스템이 개인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로세스를 살펴보면 ‘의도된․설계된 인

사 행→라인 리자에 의한 해석과 용→실제․실행된 인사 행→근로자

의 인사 행 지각→근로자 태도나 행 ’의 인과고리를 갖는다. 물론 실제․실

행된 인사 행이 그 로 지각된 인사 행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근로자 개인차

에 따라 상이하게 지각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의도된 인사 행과 실행된 

실제 인사 행을 구분하고 후자가 근로자 태도나 행 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려는 최근의 시도들에서, 실제 실행된 인사 행을 결정하는 라인 리자의 리더

십은 인사 리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연구의 임워크에서 인과고리의 요

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의도된 인사 행과 실행된 인사 행 간의 격차는 왜 발생하며, 격차의 크기

는 어느 정도일까? 후자에 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 로 다루어지지 않지

만, 자와 련해서는 라인 리자 개인의 정치  목 이나 자신의 리더십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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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과 부합되는 행을 선호하는 경향 등을 들고 있다(Vermeeren, 2014). 

Brewster et al.(2013)은 라인 리자에 의해 실행된 인사 행이 의도된 인사

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인사고과의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도된 인사 행은 모든 직원이 연간 1회 정해진 

평가양식과 지침에 따라 인사고과와 피드백을 받는다는 인사규정이다. 실행된 

인사 행은 각 라인 리자들이 실제로 수행한 인사고과와 피드백인데, 라인

리자들은 평가의 정확성이나 일 성, 효과 인 피드백의 제공 정도, 개인  친

소 계에 따른 평가 수 부여와 피드백 방식의 차이도 발생하기에 라인 리자

들에 따라 실행된 인사고과와 피드백은 달라질 수 있다

라인 리자가 실제로 실행되는 인사 행에 향을 미친다는 이상의 논의는 

장 리자와 실제 실행되는 근로자 참여에서 더욱더 실성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인사 행들보다 근로자 참여 행들은 장 리자에 의해서 더 크게 향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인사고과는 어 든 규정과 규칙 로 실

행해서 보고해야 하지만, 일선 장에서 작업자의 발언(voice)이나 의견을 구하

는 행 나 장근로자들이 주도 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선활동에 참여하

도록 하는 것은 덜 가시 이고 덜 정형화된 행 이기 때문에 장 리자의 행

가 실행된 근로자 참여에 크게 향을 미칠 수 있다. 

2. 변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라인 리자와 근로자 참여의 실행에 한 앞서의 논의 범 를 좁  라인 리

자의 변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간 계에 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기 해 

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리자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간의 선후

계는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본 연구와 같이 라인 리자의 리더십이 근로

자 참여를 매개하여 근로자 태도나 행 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ung & 

Takeuchi, 2010; Loshali & Krishnan, 2013; Piccolo & Colquitt, 2006; Vermeeren, 

2014; Vermeeren, et al., 2014; Zhu et al., 2005)와, 다른 한편으로는 라인 리

자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가 근로자 태도나 행 에 병렬 으로 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들이 있다(Alfes et al., 2013; Barrick et al., 2015; Ghafoo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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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Liu & DeFrank, 2013; Pereiraa & Gomesb, 2012; Purcell & Hutchinson, 

2007).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리더십을 선행변수, 근로자 참여를 매개

변수, 그리고 근로자 태도나 행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라인 리자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의 병렬  

효과 연구, 즉 각각 독립 으로 근로자 태도나 행 에 미치는 효과는 매개모형

의 검증에서도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매개모형에 입각한 선행연구들은 라인 리자의 변  리더십과 인사 행에 

한 연구만이 아니라(Piccolo & Colquitt, 2006; Vermeeren, 2014; Vermeeren 

et al., 2014), 최고경 자의 리더십과 인사 행 간의 계도 다루고 있다(Jung 

& Takeuchi, 2010; Loshali & Krishnan, 2013; Zhu et al., 2005). 최고경 자의 

리더십과 인사 리시스템에 한 연구는 당연히 기업수 의 연구들인데, 선행

연구들은 최고경 자의 리더십이 인사 리시스템을 매개하여 조직성과에 향

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그 논거로서는 변  리더가 비 을 

달성하기 해서는 비 과 정합성을 갖는 인사 리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데, 

직원의 몰입과 참여를 낳은 인사 리시스템을 통해 비  달성을 한 동력이 

되는 직원들의 열정을 창출해야 한다는 을 들고 있다. 그 외 변  리더십의 

차원인 지  자극이나 개인  배려도 고성과작업시스템이나 몰입형 인 자원

리의 도입과 친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라인 리자의 리더십과 

실행된 인사 행에 한 연구와 분석수 은 다르지만, 리더십이 인사 행을 매

개로 하여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매개모형을 상정하고 있다는 에서는 동일

하다. 다만 최고경 자의 리더십은 인사 행의 설계에 향을 미친다는 기업수

의 연구인 반면, 라인 리자의 리더십은 이미 설계된 인사 행의 실행에 

향을 미친다는 기업의 하 수  연구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라인 리자의 변  리더십이 근로자 참여를 매개로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표 인 연구로 Piccolo & Colquitt(2006)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238명

의 근로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독의 변  리더십이 핵심직무 

특성을 거쳐 내재  동기부여와 목표 몰입을 증진시키고 그 결과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여기에서 핵심직무 특성이

란 해크만과 올드햄의 다섯 가지 핵심직무 특성으로서 과업의 다양성, 정체성, 



  노동정책연구․2015년 제15권 제3호70

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구성되는데 직무수  근로자 참여와 한 련

이 있는 변수들이다. 이 연구는 감독의 변  리더십, 핵심직무 특성, 내재  

동기부여의 인과 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가장 가

까운 사례이다. 이들은 감독의 변  리더십이 부하들의 직무특성 인식에 어

떻게 향을 미치는가를 의미 리나 사회  구성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직무 

특성에 한 지각은 직무의 객  특성에 의해서만 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사회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다. 를 들어 새로운 의 추구  새로운 작업방식의 개발을 통해 부하들을 

지 으로 자극하는 리더는 과업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코칭과 티칭에 의

한 개인  배려는 직무에 있어서의 피드백과 자율성 인식을 높이며, 이념  

향력이나 감  동기부여의 사용은 과업의 요성 인식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Vermeeren(2014)은 네덜란드 지자체 종사자 315명과 라인 리자 41명에 

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라인 리자의 변  리더십이 실행된 인사 리

에 향을 미치고, 이는 부하들이 지각한 인 자원 리에 향을 미쳐 조직 단

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여기에서 인사 리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으로서 엄격한 선발, 훈련과 개발, 성과평가, 보상, 자율성, 의사결정

에의 근로자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Vermeeren(2014)은 라인 리자의 변  

리더십과 고성과 작업 행의 실행 간에 정(+)의 계가 있을 것으로 측하

다. 왜냐하면 변  리더십은 개인  조직성과 증진을 해 부하의 가치, 신

념, 태도를 변화시켜 최소한의 기  이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리더십이고,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숙련형성, 동기부여 제고, 참여기회의 확 를 통해 직원의 

성과를 개선하기 한 사람 리 행들이기 때문에 양자는 상호 정합성이 높다

는 것이다. 를 들어 변  리더는 부하의 개발을 강조하고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부하의 성과 향상을 한 동기부여와 함께 근로생활의 질 개

선도 추진하는데, 이러한 변  리더의 행 는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정합성이 

높다는 것이다. Vermeeren et al.(2014)도 네덜란드 지자체의 6,253명에 한 설

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Vermeeren(2014)와 유사하게 감독의 리더십이 실행된 

인사 행에 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성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라인 리자의 변  리더십과 고성과작업시스템 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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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리에 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라인 리자는 장 리자로, 그리고 고성과작업시스템 

는 인 자원 리는 그 핵심 구성요소인 근로자 참여로 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 장 리자의 변  리더십은 근로자 참여와 정(+)의 계를 보일 것이

다.

3. 변  리더십과 내재  보상

변  리더십은 그 자체로서 일의 결과로부터 얻은 외재  보상이 아니라 

일 자체로부터 얻는 만족감, 를 들어 흥미나 도 감 그리고 성취감이나 보람 

등 내재  보상을 증진시키는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변  리더십의 4개 차

원인 지 자극, 개인  배려, 카리스마와 감  동기부여는 부하의 내재  동

기부여를 증진시킨다. 

Shin & Zhou(2003)에 의하면 변  리더십의 4개 차원  우선 지 자극은 

부하들의 새로운 근이나 시도를 유발하고 지  호기심이나 상상력의 발휘를 

발시켜 일 자체에 한 흥미를 증진시키고, 리더의 부하 개개인의 니즈와 욕

망에 한 개인  배려는 부하의 역량을 개발하고 부하에게 자원과 정보를 제

공하고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부하의 유능감과 자기결정감을 증가시켜 내재

 동기부여를 높이며, 비 을 통한 감  동기부여는 부하들이 높은 목표와 

기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열정 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내재  동기부여

를 증진시킨다. 이들은 한국의 46개 기업 290명의 직원과 감독에 한 설문자

료를 분석하여, 변  리더십은 내재  동기부여를 증진시키고 이는 다시 창

의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Charbonneau et al.(2001)은 학교의 168명 운동선수와 코치를 상으로 수

행한 연구에서 변  리더십은 내재  동기부여를 높이고 이는 다시 스포츠 

성과를 높이는 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이들에 의하면 변  리더

십은 부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 워링 한다는 특징이 있고, 자기결정이

론에서와 같이 보상의 통제  성격은 내재  동기부여를 감소시키지만 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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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특징으로 하는 변  리더십은 부하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기결

정의 여지를 증 시키기 때문에 내재  동기부여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이들은 코치의 변  리더십이 운동선수들의 내재  동기부여를 매개변

수로 하여 스포츠 성과를 높이는 완 한 매개 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변  리더십과 내재  보상 간의 계를 직  연구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선행연구들도 존재한다. 113개의 선행연구에 한 메타분석을 통해 변  리

더십이 과업성과, 맥락  성과와 함께 창의성 성과를 높인다는 것을 발견한 

Wang et al.(2011)의 연구결과는 내재  동기부여가 창의성을 높이는 주요한 

선행요인이라는 을 감안하면 변  리더십이 내재  보상과 정(+)의 계가 

있다는 을 시사한다. Purcell & Hutchinson(2007)은 근로자 참여, 부하 후원, 

소통과 공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일선 리자의 리더십이 직무 자율성, 직무 성

취감, 직무 도 감 등과 같은 근로자 태도와 정(+)의 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

견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리더십은 변  리더십에 가깝고 근로자 태도는 

내재  보상의 지표로 볼 수 있다는 에서 큰 범주의 변  리더십과 내재  

보상 간의 계에 한 연구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 라인 리자의 변  리더십과 내재  보상 간의 계에 한 논의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 : 장 리자의 변  리더십은 내재  보상과 정(+)의 계를 보일 것이

다.

4. 근로자 참여와 내재  보상

근로자 참여와 내재  보상에 한 오래된 연구로는 Hackman & Oldham 

(1979)의 직무특성모형이 있다. 이들의 모형에 의하면 충실화된 직무는 핵심

인 심리상태를 거쳐 일 자체로부터 얻는 보상인 내재  동기부여를 낳는데, 내

재  동기부여가 직무만족이나 노동의 유효성 등 다른 성과도 높인다. 테일러

식의 분 이고 좁은 과업이 아니라 통합된 과업, 다양한 기능의 활용,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충실화된 직무는 근로자 참여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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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맥락에서 Humphrey et al.(2007)은 작업조직 련 250개의 선행연구에 한 

메타분석을 통해 해크만과 올드햄의 충실화된 직무는 내재  동기부여 등 근로

자의 태도와 행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근로자 참여와 내재  보상에 한 표 인 실증연구는 Appelbaum et 

al.(2000)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내재  보상과 경

진에 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발

견하 다. 근로자 참여나 고성과․참여  작업 행은 일 자체로부터 얻는 보람

이나 성취감 등의 내 인 만족을 높인다는 것은 노동의 유의미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배․이인재(2008)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5년 인 자

본 기업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참여  작업 행과 내재  보상 간의 계를 

업무 련 지식이 부분매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즉 근로자 참여는 직

으로 내재  보상을 높이기도 하고, 업무 련 지식의 증진을 매개로 하여 

간 으로 내재  보상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근로자 참여와 내재  보상 간의 계에 해서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부분

인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데, Piccolo & Colquitt(2006)의 연구에서 충실화된 

직무에 한 지각이 내재  동기부여를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더십과 인사 행이 근로자 태도에 병렬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에서 참여  작업 행이나 근로자 참여가 정  태도를 

낳는다는 연구결과들도 근로자 참여가 내재  보상을 높일 것이라는 측의 근

거들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논의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참여와 내

재  보상 간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 : 근로자 참여는 내재  보상과 정(+)의 계를 보일 것이다.

이상에서 변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변  리더십과 내재  보상, 근로

자 참여와 내재  보상 간에 정(+)의 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략  인 자원 리 로세스 모형(Wright & Nishii, 2007)에서는 이러한 

3자 간의 계를 아우르는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 설

정한 인사제도에 한 종업원의 태도는 단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의 리더

십 유형에 직 으로 향을 받게 되며, 인사제도에 한 근로자의 인식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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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도에 따라 종업원의 내재  보상이 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 계를 라인 리자의 리더십의 에서 살펴보면, 라인 리자의 변  

리더로서의 특성이 부하의 내재  보상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만 라인

리자의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인사제도에 한 부하의 지각이 달라지고 아울러 

제도에 한 참여 정도가 향을 받게 되며, 부하의 참여 정도에 따라 내재  

보상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순차 인 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는 근로자 참여에 향을 미치는 핵심 인 변수로서 상사의 리더십 역할뿐 아

니라, 상사의 리더십과 부하의 내재  보상을 연결시켜주는 근로자 참여의 역

할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사의 리더십→근로자 참여→부하의 내재  보상의 

계에 한 매개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 근로자 참여는 장 리자의 변  리더십과 부하의 내재  보상 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자료  변수

1. 자 료

본 연구는 국내에 소재하는 특정 제조업체의 직 부문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

로자에 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 다. 설문조사는 2014년 1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설문지를 받은 개별 근로자가 설문지를 완성한 이후 개인용 반송

투에 하도록 하여 설문 작성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 다. 완성된 설

문지는 회사의 조를 얻어 일선 리자들이 1차로 수거하여 연구진에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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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을 취했다. 직 부문 생산직 근로자는 총 3,129명이 응답했는데 장

리자인 직․반장을 제외한 평사원은 2,866명인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

수들에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결과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2,220명의 직 부문 평사원 생산직 근로자이다. 

응답자들의 근속연수별 분포를 보면 5년 미만 427명(19.2%), 5～9년 373명

(16.8%), 10～19년 608명(27.4%), 20～29년 616명(27.7%), 30년 이상 196명

(8.8%)로 국내 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반 인 고근속․고령화 추세와 유

사하게 근속연수가 상당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생산직은 5단계의 

생산직 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직 별 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5  475명

(21.4%), 4  430명(19.4%), 3  579명(26.1%), 2  731명(32.9%), 1  5명

(0.2%)으로, 근속연수가 높은 것을 반 해서 고직 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내 지 를 살펴보면 평조합원이 2,023명(91.1%)이며 소

원 이상 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197명(8.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총 36개 부서에서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서별 소속 인원은 

최소 3명에서 최  203명이며 부서당 평균 인원은 61.7명으로 나타났다.

2. 변 수

가. 내재  보상

종속변수인 내재  보상(intrinsic reward)은 활동의 결과물에 수반되는 외재

 보상이 아니라 활동 자체에서 얻는 만족으로서 흥미나 재미 그리고 내재  

만족을 지칭한다(Ryan & Deci, 2000). Hackman & Oldham(1979)의 직무특성

모형에 의하면 과업 정체성이나 기능 다양성 등과 같은 직무의 특성은 내  동

기부여 는 내재  동기부여를 낳고 이는 다시 직무만족이나 작업 유효성 등 

정 인 결과를 낳는데, 이들이 말하는 내  동기부여 는 내재  동기부여

는 본 연구의 내재  보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내재  보상은 Appelbaum et 

al.(2000)의 측정문항을 사용하 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근로자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은 내재  보상과 경 진에 한 신뢰를 매개

하여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항목은 평소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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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갖는 느낌으로서 “나의 기능과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다”, “나의 업무는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나의 업무는 도 감을 불러일으킨다”(각 4  척도)

이다. 내재  보상은 3개 문항의 평균값을 구하여 내재  보상변수를 작성하

는데, 내  일 성의 지표인 크론바 알 는 0.775로 나타났다.

나. 근로자 참여

근로자 참여는 작업장 수  근로자 참여인 작업 행들로 측정하 다. 근로자 

참여는 총 8개 작업 행의 합산지수이다. 고성과․참여  작업시스템 연구에서 

통상 시스템 지수는 문항 간 가산  계를 가정한 합산지수로 측정하는 경우

들이 많은데, 이는 개별 행 간의 보완  계를 감안한 것이다. 개별 문항은 

작업 련 의사결정에의 참여 정도 4개 문항, 오 라인 참여로서 제안활동과 개

선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업반 회의에의 참여 정도 2개 문항, 개선활동에의 참여 

정도 2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8개 문항이다. 작업 련 의사결정에의 참여 정도

는 ‘나의 업무나 작업방법 결정’, ‘작업반에 필요한 교육훈련 결정’, ‘작업반의 

스  결정’, ‘작업반의 목표설정’에 한 참여 정도(각 4 )로 측정하 다. 제

안활동은 ‘생산성, 품질, 신 등 업무 련 개선 제안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4

 척도)로 그리고 작업반 회의에의 참여는 ‘작업반 회의에 얼마나 극 으로 

참여하는가’(4  척도)로 측정하 다. 개선활동에의 참여 정도는 평소 업무수

행 방식으로서 “업무상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한다”, “개선할 아이

디어나 노하우는 동료들과 공유한다”(각 4 )로 측정하 다. 8개 행의 평균

값으로 구성된 근로자 참여 지수의 내  일 성을 알아보고자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크론바 알 는 0.805로 나타났다.

다. 변  리더십 

변  리더십은 장 리자인 반장의 리더십으로 측정하 다. 질문은 “귀하

의 직속 상사의 평소 행 에 한 질문입니다”로 시작하여 총 12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측정 문항은 Bass & Avolio(2000)의 변  리더십 측정문항

(MLQ Form 6S)의 12개 문항이다. 이들의 리더십의 측정항목은 총 21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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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서 성과 , 외에 의한 리, 자유방임주의 측정문항을 제외하면 변

 리더십을 측정하는 문항은 이념  향력, 감  동기부여, 지 자극, 개별

 배려의 각각 3개 문항 총 12개 문항이 남는다. 측정문항의 를 보면, 귀하

의 직속상사는 ‘직원들을 기분 좋게 한다’, ‘직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간

명하게 제시한다’, ‘오래된 문제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부하들

이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도록 도와 다’(각 4  척도) 등이다. 12개 문항으로 

측정한 변  리더십에 한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내

 일 성의 지표인 크론바 알 는 0.963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square=4215.355, df=227, 

p=.000, NFI=.945, TLI=.937, CFI=.948, RMSEA=.056으로 나타나, 측정변수 

체에 수렴타당도와 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통제변수

변수 간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 속성 변수로서 근속연수, 직 , 노

동조합 내 지  변수를 통제하 다. 그리고 추가 으로 36개 근무부서의 이질

 속성이 미칠 수 있는 향을 감안해서 부서 더미변수를 투입한 분석 결과와

도 비교하 다.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을 거범주로 5～9년, 10～19년, 20～29

년, 30년 이상의 더미변수를 작성하 다. 직 은 최하  직 인 5직 을 거

범주로 4직 , 3직 , 2직  이상의 더미변수를 작성하 다. 2직  이상의 범주

를 구성한 이유는 1직 이 5명으로 무 어 의미가 없다고 단했기 때문에 

2직 과 1직 을 묶어서 2직  이상으로 범주화하 다. 노동조합 간부는 의원

을 포함한 노조간부일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를 작성하 다. 근무부서는 

가공부서를 거범주로 총 35개의 부서 더미변수를 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표 1>은 변수의 기술통계치와 변수 간 상 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의

하면 내재  보상은 장감독자의 변  리더십, 근로자 참여와 유의한 정(+)

의 상 계가 나타나고, 장감독자의 변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 계가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통제변수들  내재  보상

과 유의한 계를 보이고 있는 변수를 살펴보면 근속 30년 이상과 직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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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간 상 계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내재  보상 2.85 0.59 　 　 　 　 　 　 　 　 　 　

2. 변  리더십 2.73 0.60 .337 　 　 　 　 　 　 　 　 　

3. 근로자 참여 2.79 0.46 .556 .382 　 　 　 　 　 　 　 　

4. 근속 5～9년 0.17 0.37 .006 .045 .027 　 　 　 　 　 　 　

5. 근속 10～19년 0.27 0.45 -.037 -.091 -.069 -.276 　 　 　 　 　 　

6. 근속 20～29년 0.28 0.45 .039 -.019 .062 -.278 -.381 　 　 　 　 　

7. 근속 30년 이상 0.09 0.28 .061 -.011 .035 -.140 -.191 -.193 　 　 　 　

8. 직  4 0.19 0.40 .022 .030 .027 .618 -.010 -.304 -.153 　 　 　

9. 직  3 0.26 0.44 -.043 -.096 -.065 -.242 .765 -.199 -.170 -.291 　 　

10. 직  2  이상 0.33 0.47 .070 -.011 .091 -.314 -.428 .720 .425 -.345 -.418 　

11. 조합간부 0.09 0.28 .022 -.007 .016 .067 .103 -.112 -.086 .128 .031 -.139

  주 :｜r｜>=0.070, p<.001, ｜r｜>= 0.061, p<.01, ｜r｜>= 0.043, p<.05.(two-tailed), 
(N=2,220).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Ⅳ. 분석 결과

<표 2>는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연구모형 1은 연구가설 1, 즉 독립변

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장 리자의 

변  리더십은 근로자 참여를 증진시킨다. 장 리자의 변  리더십은 부

하에 한 외 통제가 아니라 자기통제를 낳는 임 워먼트를 특징으로 하기 때

문에(Charbonneau et al., 2001) 이는 업무 련 의사결정에의 참여라는 근로자 

참여와 한 정(+)의 계가 있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이러

한 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며 연구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모형 2와 모형 3은 연구가설 2 근로자 참여가 내재  보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를 종합하면, 근로자 참여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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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과 내재  보상을 매개하는 계인데, 연구모형 1～3은 이러한 매

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모형 2에 의하면 변  리더십은 내재  보상과 유

의한 정(+)의 계가 있고, 모형 3에서 매개변수로 상정한 근로자 참여의 내재

 보상과 유의한 정(+)의 계를 보이는 가운데 변  리더십의 회귀계수 크

기가 0.341에서 0.152로 폭 감소하지만 여 히 유의한 정(+)의 계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연구가설 2를 지지하고 있으며,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를 동시에 투입하더라도 독립변수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변

 리더십과 내재  보상의 계를 근로자 참여가 부분 으로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략  인 자원 리의 로세스 모형에 입

각해서 라인 리자의 리더십과 실행된 인사 행, 그리고 근로자 태도나 행 간

의 계를 매개 계로 가정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Piccolo & 

Colquitt, 2006; Vermeeren, 2014).

<표 2> 변  리더십, 근로자 참여, 내재  보상

　

　

종속변수= 근로자 참여 종속변수= 내재  보상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B S.E. B S.E.

상수 1.892 *** .048 1.808 *** .063 .601 *** .072
근속 5～9년 .011  .040 .042  .053 .035  .046
근속 10～19년 -.063  .054 .088  .071 .129 * .062
근속 20～29년 -.058  .071 .170  .093 .207 * .082
근속 30년 이상 -.059  .078 .252 * .102 .289 ** .089
직  4 .105 ** .040 .066  .053 -.001  .046
직  3 .123 * .055 -.003  .073 -.082  .064
직  2  이상 .207 ** .072 -.018  .094 -.150  .083
조합간부 .048  .032 .068  .042 .038  .037
변  리더십 .295 *** .015 .341 *** .020 .152 *** .019
근로자 참여 　 　 　 　 　 　 .638 *** .024

F. 47.2*** 35.8*** 110.1***
Adj.R2 .158 .124 .333

N 2,220

  주 : ***p<.001, **<.01, *p<.05(two-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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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표 2>의 분석결과의 강건성 검토를 겸해서 근무부서의 이질  특

성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표 2>와의 차이는 

36개의 근무부서 더미변수를 작성해서 회귀분석의 투입 변수에 추가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표 2>와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표 3>의 경우 <표 

2>에 비해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회귀계수의 크기가 약간씩 감소하는데, 근

무부서 더미변수들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감소한 만큼의 설명력을 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근로자 

참여가 장 리자의 변  리더십과 내재  보상 간의 계를 부분매개

(partial mediation)하고 있다. 즉 변  리더십은 직  내재  보상에도 정(+)

의 향을 미치고, 근로자 참여를 통해서 내재  보상에도 간 으로 정(+)의 

<표 3> 변  리더십, 근로자 참여, 내재  보상: 근무부서 반

　

　

종속변수= 근로자 참여 종속변수= 내재  보상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B S.E. B S.E.

상수 1.944 *** .057 1.830 *** .074 .599 *** .080
근속 5～9년 .016  .040 .050  .052 .039  .045

근속 10～19년 -.058  .056 .040  .072 .077  .063

근속 20～29년 -.077  .073 .152  .095 .201 * .083

근속 30년 이상 -.083  .080 .214 * .104 .266 ** .091

직  4 .092 * .040 .059  .053 .001  .046

직  3 .125 * .056 .044  .073 -.035  .064
직  2  이상 .226 ** .073 .018  .095 -.125  .083

조합간부 .048  .032 .068  .041 .037  .036

변  리더십 .286 *** .015 .326 *** .020 .145 *** .019

근로자 참여 　 　 　 　 　 　 .633 *** .024

근무부서 36개 통제 통제 통제

F. 11.2 10.3 28.3
Adj.R2 .169 .156 .356

N 2,220

  주 : ***p<.001, **<.01, *p<.05(two-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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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개모형 검증 결과

  주 : ***p<.001.

<표 4> 간 효과 검증: 소벨 검증

a sa b sb z

0.295 0.015 0.638 0.024 78.3***

  주 : 1) a=독립변수→매개변수의 회귀계수, sa=동 표 오차, b=매개변수→종속변수의 

회귀계수, sb=동 표 오차.
     2) 간 효과 검증통계량 z=(a*b)/sqrt(b²*sa²+a²*sb²+sa²*sb²). **p<.05, ***p<.001.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변  리더십의 간 효과, 즉 변

 리더십이 근로자 참여를 매개해서 내재  보상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  리더십의 간 효과에 한 귀무가설은 

독립변수→매개변수의 회귀계수와 매개변수→종속변수의 회귀계수를 곱한 

값이 제로(0)라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해당 회귀계수들의 크기로 보

아 간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를 소벨 검증을 

통해 통계 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4>이다. 이에 의하면 검증통계량 z값이 

78.3(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요약  함의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의 제조업체 기업 직 부문 생산직 근로자를 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장 리자인 반장의 변  리더십, 근

로자 참여, 내재  보상 간의 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근로자 참여는 

장 리자의 변  리더십과 내재  보상 간의 계를 부분 으로 매개(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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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라인 리자의 리더십과 

실행된 인사 행, 그리고 근로자 태도나 행  간의 계를 매개 계로 가정하

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일치한다(Piccolo & Colquitt, 2006; Vermeeren, 

2014; Vermeeren, et al., 2014). 한편 매개모형의 검증과정, 즉 매개변수를 통제

할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분석모형에서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가 모두 종속변수와 유의한 정(+)의 계를 보 다는 에서 라인

리자의 리더십과 인사 행이 병렬 으로 근로자 태도에 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Alfes et al., 2013; Ghafoor et al., 2011; 

Liu & DeFrank, 2013; Purcell & Hutchinson, 2007).

이러한 분석 결과는 략  인 자원 리의 로세스 모형(Wright & Nishii, 

2007)의 논의에서와 같이, 근로자 참여나 참여  작업 행에 한 연구가 장

리자 리더십을 포함하는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을 시사한다. 그동

안 근로자 참여나 참여  작업 행에 한 연구는 장 리자의 리더십에 주목

하지 않았다. 부분의 연구의 분석수 은 기업수 이었으며, 기업이나 사업장 

단 에서 측정한 참여  작업 행이 근로자 태도나 행  변화를 통하여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들을 진행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의하면 일선 작업

장 리자의 리더십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어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근로자 참여

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내재  보상도 달라진다. 즉 장 리

자의 리더십이 실제로 실행되어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근로자 참여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참여의 효과에 한 연구는 장 리자의 역

할이나 리더십을 인과고리에 포함시키는 확장된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 실무 측면에서는 참여 제도나 행의 설계도 요하지만 그 실행과 작동

에 있어서 장 리자의 역할도 요하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와 정합 인 장

리자 리더십 개발이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참여  작업 행과 장 리자의 역할 변화에 한 기존 

논의들과 련해서도 의미가 있다. 근로자 참여와 장 리자의 역할 변화에 

해서는 크게 장 리자 역할의 소멸론, 통제나 감시․감찰 역할에서 진자

나 코치로의 역할 변화론, 감독기능의 유지나 확 ․강화론의 3가지 이 있

었다(Mahony, 2007). 본 연구의 결과는 3가지  에서는 진자나 코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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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변화론에 가장 가깝다. 장 리자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간의 정(+)

의 계를 통 인 계  작업조직에서의 감시․감찰 역할로부터 참여  작

업조직에서의 진자나 코치역할로 변한다는 역할 변화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 리자가 근로자 참여와 정합 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실제로 

근로자 참여를 실행하거나 구 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장 리자 역

할 변화론 이상의 의미도 갖는다. 즉 기존 장 리자의 역할론은 근로자 참여

가 장 리자의 어떤 역할 변화를 낳는가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변

수 간 순서를 뒤집어 장 리자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따라 실행되고 지각된 

근로자 참여가 달라진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수 은 개인인데 추후 집단수 에서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장 리자의 리더십이 구분되는 단 가 작업반이라는 을 

감안해서 추후 개인수 만이 아니라 작업반 단 의 근로자 참여  집합  근

로자 태도에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략  인 자원

리의 로세스 모형의 명제인 실행된 작업 행에 미치는 라인 리자의 향

이 어느 정도인지, 기업수 에서 의도된 내지 설계된 작업 행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지에 한 검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수

에서 의도된 내지 설계된 작업 행이 라인 리자에 의해 실행되는 작업 행

의 변이에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하기 해서는 기업-  

는 기업-개인이 결합된 자료를 활용한 다층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이 장 리자의 변  리더십을 

분석 상으로 했는데, 근로자 참여와 정합성을 갖는 다른 리더십에 한 연구

들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자나 의 자율성이 근로자 참여의 핵심

이라고 본다면 셀 리더십(Manz & Sims, 1987)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며, 근로자 참여의 임 워먼트 측면과 이것이 내재  동기에 미치는 향

에 주목한다면 임 워링 리더십에 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Zhang & Barto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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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mployee Involvement, and 

Intrinsic Rewards

Kim Dong-Bae․Kim Kitae

According to the process model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line managers create the gap between intended/designed HR practices and 

actual/implemented HR practices. Using survey data from production workers 

in a Korean manufacturing firm (N=2,220),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employee involvement and 

intrinsic rewards. We proposed research model that employee involvement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intrinsic rewards. We found that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positively related with employee involvement and intrinsic 

rewards. We also found that employee involvemen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intrinsic 

rewards. We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our study and proposed further 

research questions.

Keywords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mployee involvement, intrinsic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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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1)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박은정

*

이 연구에서는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에 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통상 으로 이 주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련하여 논의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

법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

병에 걸린 사람들도 부당한 해고  차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질병과 련된 해고 사건에 한 법원 례를 검토하여 법원

이 제시하고 있는 해고의 기 을 살피는 한편, 최근 갑작스럽게 유행하여 많

은 피해를 낳았던 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기치 못한 감염병에 걸린 사람

들이 고용상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는 기존의 

법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 발의안 들을 확인, 검토하 다. 아울러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단 기 과 련하여 우리나라의 례

와 입법에 요한 시사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의 연방 법원 

례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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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 5월 이후 우리나라에서 신종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노동상

담게시 에서는 이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해고, 휴업이나 휴직에 한 내용을 

잖게 발견할 수 있다. 2015년 6월 19일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 원회 체

회의에 상정된 “감염병의 방  리에 한 법률 개정안” 가운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자가 는 감염병 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하여 생활지원 을 지 하는 등의 생활보호조치를 취할 것과 함

께, 사용자로 하여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하여 결근을 하게 된 근로자에 하

여 임  기타 근로조건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을 만큼 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감염병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

안정성에 요한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감염병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때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격리자가 천 명을 넘어선 도 있는데, 이들  

일부는 근로자로서 정부 당국의 감염병 련 조치에 따라 상당 기간 입원  

격리되었을 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신종감염병 이 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에이즈)과 같은 감

염병은 국가  리 상이 되면서 근로자인 환자들에 한 부당한 차별의 명시

 는 암묵  이유가 되어 오고 있기도 한데, 그에 하여 법은 어떻게 응

할 수 있는가?

이 은 신종감염병의 유행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을 기화로, 감염병

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과 법  응에 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이것을 

해 우선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성질  련 례를 확인하는 한편, 

련 법제  최근 상정된 법률 개정안들에 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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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성질 등

1.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성질

일반 으로 해고는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경 상 이유가 있는 등 

근로 계를 계속할 수 없을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의 일방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 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기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

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해서

는 해고가 이루어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법원은 례는 정당한 이유에 

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

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1) 근로기 법 제24조에 따른 경 상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긴박한 경 상의 필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로 인정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2) 그리고 단체 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바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의 경우에는 법원 례가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회통념상 근로 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해야 함은 물

론이다.3) 따라서, 례의 입장에 기 하여, 정당한 해고를 한 제조건으로

서 “사회통념상 근로 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은 근로자 측에 있는 것이 원

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 으로 근로기 법에서는 사용자 측의 긴박한 경

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

고와 경 상 해고를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1) 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결, 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
13198 결 등.

2) 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결, 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
20875,20882 결 등.

3) 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결, 법원 2006. 11. 23. 선고 2006
다48069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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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능력 상실 등 근로자의 일신상 사

유에 의한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수 있고, 사용자가 설정한 기업 

내 규범을 반하는 등 기업 내 질서를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해고를 통상해고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단체 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를 징계해고로 구

분하기도 하지만,4) 이러한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에 해서는 의문이다. 례도 

해고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설사 취업규칙이나 단체 약에서 징계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 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도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해고가 될 수 있

고, 통상 으로 징계해고사유에 포함되는 어떤 사유에 하여 단체 약이나 취

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통상해고가 될 수도 있다. 즉 양자의 

구분은 이지 않고, 한편으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 계의 종료이므로 사실상 징계가 아닌 해고는 존재할 수 없기도 하다.5)6) 

근로자의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 한,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하를 이유

로 하는 통상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근로자의 근로능력 하로 근무실

이 악화되었다면 근무실 이 낮은 근로자들에 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을 때 징

계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물론 그러한 해고가 언제나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유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말이다). 

다만, 와 같은 해고는, 그것이 통상해고이든 징계해고이든, 근로자에게 일

정한 해고의 원인이 존재함을 바탕으로 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을 단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경우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이고, 둘째는 근로자의 감염병이 다른 근로자

4) 노동법실무연구회(2010),『근로기 법주해』, 박 사, pp.75～76 참조. 
5) 임종률(2015),『노동법』, 박 사, p.523. 이하에서는 해고의 유형을 다만 해고의 사유에 

따라 업무능력결여, 격성 결여, 계약상 의무 반, 사생활상의 비행, 징계사유에 해당하

는 비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6) 해고유형의 구분 실익에 한 논의는 방 식(2012),「징계해고규제법리의 재검토」,『강원

법학』35, 강원 학교 법학연구소, p.189 이하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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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감염시키거나 혹은 감염병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가 공개  서비스의 제공

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제3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때이다. 첫째는 근로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해고이고, 둘째는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사

유로 인한 해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 하여 근로자는 책임이 있는 

것일까? 즉 감염병에 감염된 것, 감염된 질병이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될 만한 “정당한 이

유”를 갖게 되는 것일까? 어떤 형태와 사유로든 감염병으로 인한 해고가 이루

어지는 경우, 해고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해고라는 결과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아

니라, 감염되었으므로 발생하게 된 사후  사실에 기 를 두고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더라도 근로를 수행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감염병이 치료된 후 

더 이상 감염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걸렸(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된다. 해고를 통상해고 는 징

계해고로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감염병에 감염

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 단체 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

진 사내 규율 수 의무의 이행 여부, 그러므로 “사회통념상 근로 계를 계속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2. 련 례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한 차별이나 해고에 한 

사례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7) 법원 례 가운데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근

로자의 감염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의 정당성을 단하고 있는 경우를 

잘 발견할 수 없다.8) 그러므로 감염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례들로 상을 확 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부분의 사례는 근로자

7)「에이즈환자, 병원 치료도 차별받는다」(미디어오늘 2014. 12. 23. 장슬기 기자, 검색일 

2015. 7. 20);「(마이 리티 일자리 보고서(5)] 에이즈 정서=해고통지서, 환자 반이 실

직」(조선일보, 2009. 11. 30. 박시  기자, 검색일 2015. 7. 20.) 등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을 통해 에이즈, 해고, 차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사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8) 례는 주로 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glaw.scourt.go.kr)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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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외 질병으로 휴직을 한 후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

지 않아 단체 약이나 취업규칙 계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의 정당성을 단

하거나, 는 업무상 부상 는 질병을 해 휴업한 기간 는 근로기 법 제23

조 제2항이 규정하는 해고 지기간 내에 해고한 것의 정당성을 단하는 경우

들이다. 

이와 같이 법제 는 노사자치규범 의무 반을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의 정

당성 단 이외 질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에 향을 미

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반을 이유로 

하는 해고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가. 건강진단 불합격이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가 되는지 여부

선원법 제87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로 하여 「의료법」에 따른 병원  이상

의 의료기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 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선박에 승무하려

는 사람에 한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에서 건

강진단 합격 정기 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진단 합격 정기 에 미달

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선원과의 근로계약은 건강진단 불합격 정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종료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 정기 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

단 합격 정기 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

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한 바 있다( 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결). 선원이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

라도 법 차에 따라 해고되기 까지는 근로자로서의 지 를 유지하면서 근

로계약상의 여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상 요구

되는 일정한 신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 인 근로

계약 종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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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 법에 따라 해고의 정

당한 이유와 법한 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나. 업무상 재해 후 후유장해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는 질병

의 요양을 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는 산 (産前)․산후(産後)

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고 지기간이 지난 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는 질

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한 요양종결에 따라 상당한 신

체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종 과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에

서 법원은 “(근로자가 이 과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 장해부 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신체

장해가 있어 종 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 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한 이 사건 장해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 법 제27조( 행 제23조) 제2항 소정의 해고 지기간

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하여 일정 기

간 유 기간을 두고 배치 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결한 바 있다( 법원 1996. 11. 12. 선고 95

15728 결). 

이 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장해로 인해 이 과 같은 업

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 합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가 장해로부터 벗어나 이 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일정 기간 유 기간을 두고 배지 환 등을 통해 근무하도록 찰할 의

무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례의 입장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곧 사용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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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건들에서 법원은 “사용

자의 일방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 계

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하여는 종국 으로 근로

기 법 제27조( 행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

고, 이 사건과 같이 종업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는 업무

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그 내용, 사용자

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 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합리 으

로 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단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능력 상실에도 불구

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에 한 배치

환이 가능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결. 참조 결로서 법원 1993. 7. 13. 선고 93

다3721 결 등 참조). 즉,  가.에서와 같이 근로자에게 근로를 수행할 수 없

는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 더라도 그것이 곧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계를 자

동 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

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야 법한 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음을 분명

하게 알 수 있다. 

다. 신체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징계조치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상 질환이 있어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단할 

때 징계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이 있을 때, 그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를 해고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같은 내용이 단체 약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련하여 앙노동 원회 재심 정사건을 참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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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직 제조생산공정업무를 담당하다 산재를 입고 장해5 정을 받은 후 사

용자에게 정리반이나 경비직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표명을 하 지만, 사용

자는 회사 내 근무할 수 있는 합한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배치 환을 거부하

고 근로자의 장해로 인한 업무능력과 회사사정을 고려하면서 취업규칙상 “신체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를 징계조치할 수 있

다는 것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 다. 이에 하여 노 는  나.의 법

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결과 같은 논지를 서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장해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 근로자를 배치 환할 한 업무가 

없다는 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 다( 노  2005. 6. 20. 선고 

2004부해1027 정). 

이와 같은 노 의 정은 기존 법원 결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고, 

한 취업규칙에  “신체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를 징계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하게 되

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 법상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 을 때 비로소 가

능하게 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취업규칙상 정해진 휴직기간을 과하여 근무하지 못할 경우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취업규칙상 업무 외 질병 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휴직

기간을 과하여 근무하지 못했고, 향후에도 일정 기간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

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근로자가 심장 수술

을 받게 되어, 수술받기 한 달 부터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타 직원으

로 하여  근무를 신할 수 있도록 인원보충을 요구하 지만 사용자는 아무런 

책을 마련해주지 않았고, 심장 수술 이후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를 

신청하 지만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 주지 않은 채 휴직으로 처리하 으며, 이

후 취업규칙상 “질병 등으로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어 근무가 어려울 시 휴

직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 고, 향

후에도 8주간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했던 사건에서 노 는 “근로자가 업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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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약 24일에 이르고, 그 이후  다시 1월 이상의 

병가를 재신청하 을 뿐 아니라, 진단서상에서는  상병으로 향후 8주간의 안

정 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휴직기간 1개월을 과하여 근무하지 못하 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단하면

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 다( 노  2007. 7. 16. 선고 2007부해395 정). 

이 사례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정해진 휴직기간을 과하여서도 근로를 제

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취업규칙상 정해진 휴직기간이 한가에 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정례에서도 노 는 1개월로 정해진 휴직기간이 “사회상규상 지

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건 근로자는 아 트 보일러 리기사로서 근

무형태가 다른 근로자 1인과 24시간 격일제 근무 고, 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

공하지 못할 경우 다른 근로자가 이 근로자의 업무까지 모두 수행해야만 했다). 

노 가 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정당성을 별도로 단하지 않

은 것은 의문이기는 하지만, 앞서 검토한 법원 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인의 격일제 근무에서 1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근로자의 근

로 제공에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 소 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곧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 례가 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

가 질병에 걸리게 된 경   그 질병이 사용자의 귀책사유 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질병의 치료기간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게 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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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

의 배려를 하 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

한 고려 요소들은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해고하기 한 정당한 이유를 찾는 과

정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설사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발견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 약에서 해고의 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해고의 차가 없더라도 근로기 법에 따른 해고 고  해고사

유와 시기 등의 서면통지 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한 해고가 이루어진다고 말

할 수 있다.

3. 감염병 련 법제

가. 감염병의 방  리에 한 법률(감염병 방법)

감염병과 련된 일반법제로는 감염병 방법이 있다. 이 법에서는 감염병을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

병, 세계보건기구 감시 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

공통감염병  의료 련감염병으로 구분하면서, 특히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

병 등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최근 유행한 동호흡기증후군(MERS)을 

포함시키고 있다(2015년 7월 6일 개정법률 제2조 제5호 머목).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 하고 그 기

본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 될 것을 명시하는 한편(법 제4조 제1항), 최근의 개정을 통해 몇 가

지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신설하 다. 신설된 국민의 

권리는 ① 감염병으로 격리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법 제6조 제1항), ②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방  리 등에 한 

정보와 응방법을 알 권리(법 제6조 제2항), ③ 의료기 에서 감염병에 한 

진단  치료를 받을 권리(법 제6조 제3항), 이에 응하여 국가  지방자치단

체는 ①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방  리 등에 한 정보와 응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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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하고(법 제6조 제2항), ② 국민이 의료기 에서 감염병에 

한 진단  치료를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6

조 제3항). 

한편, 이러한 감염병환자에 한 보호의 내용이 근로자인 감염환자에 한 

고용보장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치료 는 격리기간 의 임 에 한 권리보

장으로까지 연장되고 있지는 못하다. 근로자인 감염병환자의 고용상 권리는 

재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감염병의 방  리에 한 법률 개정안”들의 내

용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6월 24일 보건복지 원회에 상정된 개

정법률안의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목희 의원 등 10인 발의안(2015. 6. 19.)

신설

제70조의6(근로자의 불이익 방지) 사용자는 신종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결근 등을 하게 된 근로자에 하여 임  기타 근로조건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박인숙 의원 등 13인 발의안(2015. 6. 18.)

신설

제47조의2(격리조치에 한 특례) ①「근로기 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는 

제47조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하여 격리된 감염병환자 는 감염병의사환자

에게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유 으로 한다.

개정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방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는 단체에 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47조의2에 따른 유  휴가 기간의 임 의 일부

3. 제65조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 이명수 의원 등 12인 발의안(2015. 6. 12.)

신설

제41조의4(사업주의 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서 

이 법에 따라 입원 는 격리되는 경우「근로기 법」제60조 외에 그 입원 

는 격리기간 동안 유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 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 휴가 기간에 상응하는 고용유지비용을 산의 

범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원 범 , 신청  지원 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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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개정입법발의안에서는 감염병을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

지 못하 을 때 사용자로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하여 입원 는 격리되는 경우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 한 임 을 보 해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을 맞추고 있다. 

지 까지의 례의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일정 기간 근

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단체 약의 정함 는 사용자

의 경 상 사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할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

러한 감염병이 완치될 수 있거나, 완치되지는 않더라도 근로를 수행함에 별다

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는 감염병의 의심이 있어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격리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될 험에 노출되는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피보호자로서의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리게 되는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감염병

을 이유로 해고되는 피해자가 되는 이 의 피해를 입는 결과를 래한다. 컨

 최근의 신종감염병의 유행처럼 국가가 신종감염병 유행을 차단하는데 실패

함으로써 감염병에 감염된 피해자가 감염병에 걸려 상당 기간 치료를 받거나 

감염의심자로 분류되어 상당 기간 격리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근로제공불이행의 책임이 온 히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힘들

다. 재 감염병 방법 개정을 둘러싼 입법  시도는 이러한 을 반 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방법(에이즈 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에이즈)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세계  화두가 

되었던 1980년  제정된 에이즈 방법은 제정 당시에는 주로 에이즈 방과 

HIV보균자(감염인)  에이즈환자(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9)를 국가 으로 

9) HIV보균자란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는 하 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엄 하게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보균자’라는 

용어는 옳지 않지만 통례 으로 보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에이즈환자는 증상이 발

되기 시작한 이후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방법에서는 자를 ‘감염인’, 
후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률용어로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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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해 만들어졌다(1987년 11월 28일 제정, 1988년 1월 28일 시행). 제정 

기 이 법은 감염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감염병 리 측면에 을 맞추었는

데, 이후 몇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재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

는 이유로 근로 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법 제3조 제5항, 2008년 

3월 21일 신설). 법률에서 정한 불이익이란, 공 (公衆)과 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 한 에이즈 정기검진 는 수시검진(법 제8조), 감염인10)

에 한 취업제한(법 제18조), 감염인의 타인에 한 매개행  지(법 제

19조) 등이다. HIV보균자  에이즈환자에 한 차별 지조항은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에 한 기본원

칙을 규정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 계에 있어서 HIV보균자  

에이즈환자에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선언

 의무규정이다. 즉 이 조항을 반한 것에 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장애인차별 지법)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 지법이 지하는 차별행 의 사유가 되는 “장

애”를 “신체 ․정신  손상 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를 이

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하는 

등의 차별은 지되고(법 제4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

일 때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된다면 그것은 이 법이 지하는 차별로 

간주되며(법 제5조), 장애 는 과거의 장애경력 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하는 차별도 지된다(법 제6조). 

장애인차별 지법을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와 련된 법제로 거론하는 

이유는,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이 “장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의 장

애인차별 지법에서는 에이즈를 장애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연방

    있어 본문에서는 법률용어 신 일반  통례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 다.
10)  각주 2)에서 말한 바와 같이 HIV보균자와 에이즈환자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에

이즈 방법에서는 에이즈환자에 해서만 취업제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인 체

에 해 법  제한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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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례는 결핵이나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이 장애에 해당함으로써 차별의 근

거로 삼을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장애인차별 지법

이 규정하는 “장애”란 “신체 ․정신  손상 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

쳐 나타남으로써 “개인의 일상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래”하는 결과

를 나타내는 것이다. 감염인의 감염병이 감염력에 의한 공  등을 이유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감염병은 치료되기까지 “신

체 ․정신  손상 는 기능상실”을 일으켜 “개인의 일상 는 사회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래”하는 것이고, 만약 그 감염병이 재의 의학상 치료될 수 없

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체 ․정신  손상 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으로써 “개인의 일상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래”한다. 우리나

라의 법 해석상 과연 감염병이 장애인차별 지법에서 제한되는 차별의 지사

유로서 “장애”에 해당할 것인지를 검토한 는 아직 없지만, 후술할 국제 사회

의 동향에 비추어 본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인차별 지법의 장애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

유는, 이 법에서는 차별의 가해자에 한 손해배상책임(법 제46조), 형사  제

재(법 제49조), 국가인권 원회의 장애인차별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 법무부장 의 직권시정명령권(법 제43조)  시정명령 불이행에 한 과

태료처분(법 제49조) 등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한 제재를 다양한 방법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 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염인에 한 

선언  규정으로 확보할 수 없는 강제력을 이 법으로 실 할 수 있고, 감염병

방법 개정안들이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일자리에서의 감염인에 한 차별을 이 

법을 통해 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소 결

와 같은 법에서는 감염인에 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감염병

의 를 방하기 해 감염력을 가진 감염인이 과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용자로 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컨  산업안 보건법은 “감염병, 정신병 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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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근로를 지하거나 제한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고(산업안 보건법 제45조 제1항), 식품 생법은 감염

병환자의 조리사 는 양사 면허취득을 지하고 있으며(식품 생법 제54조 

제2호), 유아보육법에서는 “감염병에 감염 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

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 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33조). 결핵 방법에서는 염성결핵

환자에 하여 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이 많은 업무 등 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는 지시킬 의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결핵 방법 제13조). 

이러한 조치는 물론 감염병의 확산 방지  공 의 안 을 해 불가피하게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근로자의 

취업을 지하거나 휴직․면직시킬 수 있는 것은 와 같이 법 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별다른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병 감염인임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한다거나, 해고한다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

러한 취업거부나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명시  규정이 없거나 있

더라고 선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근

로기 법 제23조 제1항에 기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앞서 살펴 본 

례의 경향과 같은 결론을 취하게 된다. 

4. 해외 동향

감염병 문제에 한 을 국제사회로 돌려 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해고 등 근

로자에 한 불이익한 처분과 련하여서는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한 

해고나 차별의 문제에 집 된 상황이다. ILO도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 첫 국

제 기 인 2010년 HIV와 AIDS권고(The HIV and AIDS Recommendation, 

2010(No. 200))를 채택하고, 일자리에서의 HIV보균자  에이즈환자에 한 

차별을 방지하는 수단을 회원국들이 강구할 것을 요청하 다. 물론 이것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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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자발  참여를 권고하는 것일 뿐이지만, ILO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

는 감염병에 한 첫 국제 기 을 마련한 것은, 감염병환자에 한 보호가 미

흡하고 그들이 일상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공식화하 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미국의 임의  퇴직 여  의료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소  ERISA법이라고 한다)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보험 등의 복지 로그램을 이유로 해고, 정직,  기타 불

평등한 우를 할 수 없음을 규정(제510조)하고 있으므로 AIDS 감염인에게 부

여되는 높은 의료비용을 이유로 해고나 정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

다.11) 미국도 감염병 일반에 한 근로자 보호 법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매우 

요한 시사 을 던져  수 있는 1998년 연방 법원 결이 있다. 이 결은 통

해 HIV 보균자  에이즈환자를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상 “장애”로 간주하여 해당 환자들을 장애인차별 지법의 용 상으로 

보았고, 이후 미국장애인법을 개정하는 기 로 삼기도 하 다.12) 국도 2005

년 장애인차별 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5)을 개정하여, 장애의 

개념에 HIV보균자  에이즈환자를 포함하 다(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5(C.13) 제18조). 일본은 1997년 12월에 신체장애복지법상 장애인에 에이

즈환자를 포함시켰다.

국제 동향 가운데 특히 심을 기울이고 싶은 것은, 미국 연방 법원이 감염

병을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 등 일부 국가들은 장애인

차별 지법에서 직  에이즈를 장애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같이 이 문제를 장애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에 한 해석상 다툼이 

미국에서 있었고, 연방 법원은 이를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것이 감

염병 일반에 한 것은 아니지만, 해석의 기 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요

한 시사 을 갖는다고 생각하여 아래에서 School Bd. of Nassau County v. 

Arline, 480 U.S. 273 (1987)(이하, School Bd. of Nassau County 사건)13)과 

Bragdon v. Abbott, 524 U.S. 624 (1998)(이하, Bragdon 사건)14)의 논리를 검토

11) 정정훈(2009),「AIDS와 노동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워크  자료.
12) Bragdon v. Abbott, 524 U.S. 624(1998).
13) 례 원문 출처: http://caselaw.findlaw.com/us-supreme-court/480/273.html(검색일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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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다. 

가. School Bd. of Nassau County 사건

1) 사건 요지

이 사건은 결핵으로 치료를 받았던 여성이 공립 등학교로부터 결핵 감염을 

이유로 해고된 후, 해당 공립학교 할 지방교육 원회를 상 로 장애인차별임

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교육 원회 담당자는 이 여성을 해고한 것이 

“그녀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핵의 지속  재발” 때문이라고 

했다. 이 사건 당시 기 가 된 법은 1973년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이었고,15) 여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부분의 경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재활법) 제504에서 

규정하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지방법원

(district court)은 의학  상태를 알려주는 상당한 의학  단에 기 하여 개별화

된 조사  한 사실조사를 (a) 험의 성질(즉 어떻게 병이 옮겨지는가), (b) 

험의 기간(얼마나 오래 동안 감염력이 유지되는가), (c) 험의 심각성(제3자에 

한 잠재  해는 무엇인가), (d) 질병이 염될 것이고 다양한 정도의 해를 

래할 확률 등에 하여 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하려면 법원은 통상 공공건강

기 의 상당한 의학  단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에 비추어 법

원은 어떤 “합리 인 노력”이 그러한 조사를 한 기 에 따라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원의 단은 특히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근로자에 한 불이익한 

처우의 정당성은 철 히 문성을 갖춘 의학  단에 기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에 앞선 문제는 감염병이 ‘장애’인가 하는 에 있다. 우선, 재활법의 

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4) 례 원문 출처: https://www.law.cornell.edu/supct/html/97-156.ZS.html(검색일 2015. 7. 22).
15) 행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1990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

이 제정되기 이 까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한 표 인 법률이 1973년 재활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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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7조 제6항 “장애인”이라는 말은 (A) 개별  장애가 고용상 상당한 장애를 구성

하거나 래하는 정신  는 육체  장애가 있고 (B) 이 법 제1장과 제3장에 

따라 제공되는 직업재활서비스로부터의 고용가능성 면에서 수혜를 받을 것을 

상당히 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504조 제7조 제6항에 규정된 미국의 장애인은 장애만을 이유로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어떤 로그램 는 활동이 배제되거나, 수혜가 거 되거나,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만약 이 사건의 여성의 결핵이 장애에 해당하게 된다면, 제504조에 

기 하여 차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연방 법원은 이 장애

인의 의미를 다양한 결에서 재정의하 고, 그것을 종합하여  법 16)

은 결핵에 걸린 이 사건의 여성이 장애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감염된 결핵이라는 질병의 결과 발생한 그녀의 신체  손상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므로, 그녀의 삶의 주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 는 

그 이상이 그 손상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교육 원회 측은 이 여성을 해고한 것이 그녀가 결핵으로 육체

 능력을 상실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 지만, 연방 법원은 질병의 염력이 질병의 물리

 효과와 의미 있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하 고, 사용자에게 타인에 

한 질병의 효과와 환자에 한 질병의 효과를 구분짓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러

한 구분을 차별  처우를 정당하게 하는 데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단하 다. 

그 다면 여기에서 이 여성을 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재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 문제에 한 단을 해서 처음에 인용했

던 것과 같은 네 가지 요소에 한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16) School Bd. of Nassau County 사건의 주심재 으로서 다수 의견을 표하 다. School 
Bd. of Nassau County 사건은 연방 법  9명  7명( , 화이트, 마샬, 블랙먼, 
월, 스티 스, 오코 )이 다수의견을 이루었고, 2명(렝퀴스트, 스칼리아)이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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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이 사건은 장애의 개념을 넓게 이해한 결로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 2008

년 미국장애인법 개정법에서는 “School Board of Nassau County v. Arline, 480 

U.S. 273(1987) 사건에서의 연방 법원의 논증－1973년 재활법상 장애 정의에 

한 3번째 요건을 넓게 해석한－을 재확인”한다고 하여,  School Bd. of Nassau 

County 사건이 미국 장애인차별 지와 련된 장애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했던 

것으로서 요한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용자에게 타인에 한 

질병의 효과와 환자에 한 질병의 효과를 구분짓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구

분을 차별  처우를 정당하게 하는데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

한 부분은 감염병의 염력을 이유로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차별 으로 해고

할 수 없는 요한 논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 그 장애의 정도가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하기 해 (a) 험의 성질, (b) 험의 

기간, (c) 험의 심각성, (d) 질병이 염될 것이고 다양한 정도의 해를 래

할 확률에 한 의학  조사를 개별  사안에 따라 요구하고 있다는 도 시사

이다. 

나. Bragdon 사건

1) 사건 요지

Bragdon 사건은 HIV에 감염되었지만 에이즈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던 애

보트라는 사람의 치료를 미국의 한 치과의원이 거부함에 따라, 애보트가 이 치

과의원을 상 로 미국장애인법 반을 근거로 1998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998년 6월 연방 법원은 이 사건이 미국장애인법상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고, 

치과의원의 치료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같은 해 연방의회는 미국장애인법을 개정하여 HIV 보균자  에이즈환자에 

한 법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상 장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17)

17) 미국장애인법 원문은 http://www.eeoc.gov/laws/statutes/ada.cf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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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Amendment)

SEC. 12102. [Section 3]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한 개인과 련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A) 한 개인의 생활상의 주요한 활동  하나 이상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는 

신체 ․정신  손상

  (B) 그러한 손상이 있다는 기록 는

  (C) 그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2) ‘생활상의 주요한 활동’과 련하여

  (A) 일반 으로 

    (1)항의 목 을 해 생활상의 주요한 활동에는 스스로 돌 , 육체  업무를 

수행함, 보기, 듣기, 먹기, 수면, 걷기, 서기, 들어 올리기, 굽히기, 말하기, 호

흡하기, 배우기, 읽기, 집 하기, 생각하기, 화하기 그리고 일하기를 포함하

지만 이것들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B) 신체상의 주요한 기능

    (1)항의 목 을 해 생활상의 주요한 활동에는 주요한 신체 기능의 수행 

한 포함하고, 면역체계, 통상 인 세포의 성장, 소화기, 장기, 신경계, 뇌, 호흡

기, 순환기, 내분비계 그리고 생식기의 기능을 포함하지만 이것들로 국한되지

는 않는다. 

(후략)

Bragdon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HIV 감염을 “육체  손상”으로 인한 장애

로 본 이유는, 이것이 액  림 계에 즉각 이고 계속 이며 해로운 향을 

미치는 생리학  장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HIV에 감염된 사람은 자녀를 임

신하고 출산하는 “생활상의 주요한 활동”에 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출산과 

성  활동은 삶에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HIV 보균자  에이즈환자

는  미국장애인법 제2조 (1)항의 (A)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연

방 법원은 HIV 보균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건강과 안 에 한 직  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단하기도 하 다.

2) 의미

Bragdon 사건이 비록 고용상 차별에 한 것은 아니었지만, HIV 감염을 장

애로 보면서 그에 한 부당한 차별을 미국장애인법상 지되는 장애인에 한 

차별로 인식함으로써 고용분야에서도 HIV 감염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을 

장애인차별로 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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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애인법에 따라 고용상 지되는 차별행 들은 (1) 채용지원자나 종업

원을 채용기회나 지 에 불리하게 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분리하

거나 분류하는 것, (2) 직  수행하지 않더라도 차별  효과를 갖는 계약을 체

결하는 등 계를 맺는 것, (3) 차별  효과가 있거나 동일한 통제 하에 있는 

다른 사람에 한 차별을 심화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기  등의 리수단을 사

용하는 것, (4) 장애인과 련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유자격자를 배제하거나 기

타 방법으로 동일한 고용기회나 편익을 거 하는 것, (5) 사업운 에 부당한 부

담(undue hardship)을 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자격 장애인이 갖고 있다

고 알려진(known) 신체 ․정신  제약요소에 하여 합리 인 편의

(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아서 래되는 결

과를 이유로 고용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6)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자격기 , 시험 기타 선발기 을 담당직 의 직무와 련되고

(job-related) 사업상의 필요(business necessity)와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것, 는 (7) 고용 련 시험을 선택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시험결과가 

당해 시험이 검증하려고 하는 개인의 자질을 나타내는 지각능력의 손상과 같은 

장애가 시험결과에 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등이다.18) 

미국장애인법에서는 HIV 보균자 는 에이즈환자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

므로, 해석상 다양한 종류의 감염병과 련하여 그것이 “장애”의 정의를 충족

함으로써 감염병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면 미국장애

인법의 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이상에서 감염병과 련된 우리나라의 례, 법제 그리고 미국의 례에 

하여 검토해 보았다. 재 논의되고 있는 감염병 방법 개정안의 근로자 보호

18) 42 U.S.C. § 12112 (b). 국가인권 원회 차별조사국(발간연도 미상),『미국 장애인법 개

설』(www.humanrights.go.kr/common/fildn_new.jsp?fn=02_04.pdf), p.10에서 번역된 문

장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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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법제안들이 감염병 방법에 반 될 수 있다면,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근로자에 한 해고 문제에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에

이즈 방법의 경우와 같이, 그것들이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감염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용자에게 단지 선언  권고 수 으로만 그치게 된다면 

시  법제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 법 체제 내에서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근로

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해 보기 해 ① 감염병

으로 격리/입원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결과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감염병에 

걸린 후 치료는 종료되었지만 후유장애가 남아 근로의 완 한 이행이 불가능하

게 됨으로써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감염병의 감염력이 다른 근로자 

는 제3자에게 행사될 험이 있어 그 험을 방하기 하여 해고가 이루어

지는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다른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지

만, 감염병을 이유로 발생하는 해고의 많은 경우가  ① 내지 ③에 해당할 것

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 감염병으로 격리/입원된 경우

감염병 방법 개정을 해 상정된 법률안이 주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염

병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감염병 방법이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하

고 있는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것으

로서 근로자가 개별 건강에 주의를 기울 더라도 충분히 처할 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검토했던 감염병 방법 개정법률안들은 이 에 

주목하고, 감염병의 방  방역 책을 세워야 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에 따라 국가  리 상인 감염병에 감염된 근로자들이 감염병으로 격리 

는 치료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근

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에 한 보상을 국가로 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

는 것이다. 행 감염병 방법은 국민이 감염병으로 격리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2015년 7월 6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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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근로자인 국민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하여서는 행 법상으로도 

보상조치가 가능하다. 이 보상조치는 격리 는 입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함에 따른 임 상실분을 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성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와의 계에서는 근로의 불이행이라는 근로계약의무 반의 문제가 남

게 된다. 그러므로 이목희 의원 등이 발의한 감염병 방법 개정법률안과 같은 

입법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당연해고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법원 례가 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게 된 경   그 질병이 사용자의 귀책사유 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질병의 치료기간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게 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근래의 신종감염병과 같이 국가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것을 방할 수 있었을 충분한 기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격리 는 입원에 따른 근

로제공불이행에 한 수인의 의무가 있다고도 생각한다. 

2. 감염병에 걸린 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감염병의 치료는 끝났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 후유

장해가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아무런 향이 없는 종류의 것이거나 경미한 장해

라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후유장해는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일정한 향을 미치는 후유장해를 의미

한다. 

후유장해로 근로능력을 부 상실한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이행 불능에 따라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

생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감염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면, 사용자로서는 아무런 법  책임을 지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로능력의 부 상실’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

는 범주가 개개인마다 다를 듯하다. 어느 정도의 근로능력 상실이 ‘ 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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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하는 것이다. 한, 아래에서 말하게 될, 근로능력의 ‘일부 상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근로능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를 쉬운 업무, 상실된 근로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 등으로 배치 환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근로능력의 일부 상실은 근로계약의 불완 한 이행이므로, 불

완 한 이행을 보완할 수 있는 한 조치를 사용자는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를 배치 환할 업무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의 부 상실에 

하여 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근로능력 

상실을 ‘일부 상실’로 보고 근로자를 배치 환하는 등의 노력을 사용자가 기울

여야 할 것인가에 한 의문이 남을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능력을 일부 는 부 상실할 경우, 통상 으로 장애 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장애 정의 종류 내지는 등 에 따라 그것의 기 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요한 것은 그 보다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과 근로자에게 남은 후유장해를 개별 이고 객 ․구체

으로 평가하여 근로능력의 상실 여부를 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례들에서는 취업규칙의 정함이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단하기도 하 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의 해고  징

계사유에 하여 당연히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정당한 해고’를 

한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 한편, 근로제공이 구 으로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라도 무 휴직제도의 활용 등 안  해결방법이 존재

하는 경우 상당기간 근로제공의 불가능성이 정당한 해고의 기 를 이루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3. 감염력이 있는 감염병을 가진 경우

감염병이 당장의 근로능력에는 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감염력을 갖고 있어 

동료 근로자나 제3자에게 감염병을 감염시킬 험을 갖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것으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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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한 법제에 기 하여, 법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아

야 하겠지만, 그러한 법제의 유효성과 함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의 경우

의 처리 등이 문제될 것이다. 

질병의 감염력이라는 것은 보통의 일반인의 통념과  다를 수 있다. 컨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가 처음 인지되어 세간의 심이 쏠렸을 때 사람들

은 HIV 보균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염이 된다고 오해하기도 하 다. 결

핵균을 보균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의 동호흡기증후군을 일으

킨 바이러스에 해서도 그 염성을 두고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기

도 하 다. 

이 문제에 해서는 미국의 례가 요한 시사 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

다. 앞서 언 했던 바와 같이 School Board of Nassau County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사용자에게 타인에 한 질병의 효과와 환자에 한 질병의 효과를 구

분짓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차별  처우를 정당하게 하는 데 이용하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한 부분은 감염병의 염력을 이유로 감염병

에 걸린 근로자를 차별 으로 해고할 수 없는 요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염력과 련하여서도 미국 연방 법원은 “의학  상태를 알려주는 상당한 의

학  단에 기 하여 개별화된 조사  한 사실조사를 (a) 험의 성질(즉 

어떻게 병이 옮겨지는가), (b) 험의 기간(얼마나 오랫동안 감염력이 유지되는

가), (c) 험의 심각성(제3자에 한 잠재  해는 무엇인가), (d) 질병이 염

될 것이고 다양한 정도의 해를 래할 확률 등에 하여” 문 의학인이 할 

것을 요구하 다. 

감염력이 있는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와 같은 문가의 조사  단에 기 하여야 할 것이고, 감염병 방법의 개정

이 논의되고 있는 재 감염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처우에 한 실효성 있는 규

정과 함께 와 같은 기 을 참고하여 근로자에 한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이

루어질 것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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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이 은 근래의 감염병을 기화로 하여 이것이 근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부당

한 차별이나 해고에 을 맞추고, 특히 감염병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의 정당성을 기존 법제와 례에 비추어 해석해보고자 하 다. 이 문

제에 하여 입법  노력이 강구될 정도로 감염병, 특히 례 없는 신종 감염병

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행 법제와 해석  례로부터 출발하더라도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

는, 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정당성을 상실

하는 차별  해고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 인 해고의 법리에 기

한 해석으로 근하기에는 불충분해 보인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근로

계 종료의 합리성에 기 한 해고의 정당성을 단하는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은 최후  일이기 때문이다. 해석의 논리도 그리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본문에서 형식 이나마 미국의 례를 인용한 것은 이 해석의 논리

를 보충할 단서를 찾기 함이기도 하 다. 감염병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 

의학의 논리라면, 감염병을 장애로 간주하는 것이 법학의 논리가 아닐까 생각

한다. 다만, 감염병에 걸린 상황 일반을 장애로 간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장애와 같은 실질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감염병을 장애로 간주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 이외 다른 감염병이 과연 장애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 히 남는다.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

에서 이 은 감염병이 장애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보다는, 감염병을 이유로 하

는 해고의 정당성에 하여 논해보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이 문제에 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 다. 이 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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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irness of  Dismissal  on the Ground of  Infectious 

Disease

Park EunJeong

This paper is about the fairness of dismissal on the ground of infectious 

disease. Usually the discussion on this subject has been related to AIDS,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the act for protecting PWAs(person 

with AIDS) against discrimination and unfairness. But, not only PWAs but 

also individuals infected by other diseases have suffered from unfair dismissal 

and discrimination. So in this paper I tried to review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to know when the dismissal on the ground of infectious disease can 

be fair, the law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 to check how individuals infected 

by unpredicted infectious disease like MERS can be protected against unfair 

treatment in their employment, and the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S to prepare the standpoint of judgement for the fairness of dismissal 

on the ground of infections disease. 

Keywords : infections disease, the dismissal caused by infections disease, AIDS,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fairness of dismissal 
on the ground of infectiou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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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생애사와 노동시장 성과(신동균)

  ▪연  차등폭이 보상수  만족에 미치는 

향(김동배․김기태)

  ▪특수형태근로부문의 미콘운송종사자와 

골 장경기보조원의 소득결정요인에 한 

연구(조선주․최윤 )

  ▪회생․ 산 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

약에 미치는 향(양형우)

  ▪경제 기 이후 가구단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 도시 임 소득

자 가구를 심으로(이성균)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용 

가능성에 한 연구(이상호)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결과에 한 연구(이민우․이 진․한

재창)

◐ 제9권 제1호(2009년 3월)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향(



배․이인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 자본 수익률에 

한 연구(서병선․임찬 )

  ▪소득세 세율 인하  공제제도가 노동공

에 미치는 차별  효과 연구:「노동패

」자료를 이용한 미시  실증분석(

승훈․홍인기)

  ▪공공기  인사 리가 노사 계에 미치는 

향(이동명)

  ▪부당해고 시 보상제도에 한 비  

검토(조성혜)

  ▪국내 단체교섭구조  그 결정요인과 산

업별 다양성:국제비교 인 시각의 고찰(정

주연)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황선웅)

◐ 제9권 제2호(2009년 6월)

  ▪ 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진  은퇴행

에 한 연구(신동균)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

에 미치는 향(박진희)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 성과 효과(노용

진․채창균)

  ▪단체 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김재훈)

  ▪한국  노사 계 모형의 개발을 한 탐

색  시도(김동원․이규용․권순식․김

두․진숙경․김윤호)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장 노사 계의 

도 과 기회: 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

의 의식조사 사례 심(   인)

  ▪복수노조 갈등:이론과 실(김태기)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한 소론

( 論)(박은정)

◐ 제9권 제3호(2009년 9월)

  ▪패 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 격차 

분석(조동훈)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

에 미치는 효과 연구(조선주)

  ▪고성과형 인 자원 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 :종단면 연구(서인석․김우 )

  ▪고몰입 인 자원 리가 종업원의 인사제

도 내재화, 조직몰입  품질경 활동에 미

치는 효과:제조업종을 상으로(김진희)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직 명료성의 

계에 한 연구:고용지원센터 이용 구

직자를 상으로(김 균)

  ▪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

체사례 연구(노병직․이 우)

  ▪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가 노

사 력수 에 미치는 향:기업지배구조

에 한 이해 계자 을 심으로(김

동주)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 약의 성과 

 정책  시사 (이 면․김환일)

◐ 제9권 제4호(2009년 12월)

  ▪이자율 옵션모델(CIR)의 용을 통한 산

재보험의 정 연 ․일시  수 의 평

가(신종욱․마승렬)

  ▪도시의 산업 특성과 고용 성과( 병유)

  ▪작업장 신 담론에 한 비  소고(최

섭)

  ▪성공 인 노사 의회 운 의 향요인에 

한 연구(이 면․이동진)

  ▪특수고용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 스와 이

직의향:노동조합, 직무 자발성의 조 작



용 탐색(권순식)

  ▪비정규직 임 차별의 합리성 단에 한 

연구:노동 원회 정사례 분석을 심

으로(조용만)

  ▪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한 사회  

트 십:서구선진국의 경험과 시사 (이 선)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한 비교법  

고찰(정진우)

◐ 제10권 제1호(2010년 3월)

  ▪기술 신이 구조  실업에 미치는 향 :

패 연구(하태정․문선웅)

  ▪제도  동형화와 상징  동조:연 제의 

사례(김동배)

  ▪한국의 실업 여 성:국제비교와 정

책  시사 (김동헌)

  ▪공공고용서비스 민간 탁사업의 성공조건

    (유길상)

  ▪지역거버 스의 활성화 요인에 한 통합

 연구(심용보․이호창)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 과 안의 

모색(이승욱)

  ▪ 국의 사업장 내 징계해고 차에 한 

연구(김근주)

◐ 제10권 제2호(2010년 6월)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Yanggyu Byun․Joo-Young Jeon)

  ▪경력개발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친 향:

교육훈련에 한 보완 효과(강순희)

  ▪R&D Investment,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Korea:Technological Progress 

and Labor Market Equilibrium (Byung 

Woo Kim)

  ▪고용보험법의 행 정 립  기  평가와 

안 지표로서의 비율 배수(허재 ․김동헌)

  ▪ 고령자 은퇴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손종칠)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 방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정병석)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Do They 

Make Workers Work Harder, Smarter, 

or Kinder?(Haejin Kim)

  ▪ 견근로자에 한 차별시정(조상균)

◐ 제10권 제3호(2010년 9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 과정에서 어

의 역할(김진 ․최형재)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안태 )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 격차 분석(조동훈)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계:임 차

별과 근로시간의 향을 심으로(백학 ․

구인회)

  ▪기업특성과 가족친화제도 활용 용이성:

여성 리자의 육아휴직  본인병가제도 

활용을 심으로(민 주)

◐ 제10권 제4호(2010년 12월)

  ▪주성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국제비교(변양규)

  ▪직업훈련 민간 탁 성공조건:직업훈련 

민간 탁사업에 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심으로(유길상)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남재량․박기성)



  ▪경 진의 지원과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김진희)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KiWook 

Kwon․Dae Yong Jeong․JohngSeok Bae)

  ▪근로자 표기구의 략  참여와 참여  

작업조직활동 모색:노사 계의 역할을 

심으로(김 동․이동진)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 의 남녀차별  

지 기 (강선희)

◐ 제11권 제1호(2011년 3월)

  ▪ 내 임 격차가 심화되면  성 이 향

상되는가? :한국 로야구 데이터 분석을 

심으로(김정우․김기민)

  ▪성과주의 임  도입의 향요인:한일 비

교(김동배․김정한)

  ▪지역간 이주, 경제활동참가, 직업훈련의 동

시 의사선택에 한 실증분석(김주섭․정

원일․ 용일)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석상훈)

  ▪2000년  반 노동조합의 임 교섭 성과 

분석: 2005년과 2007년을 심으로(노용진)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한 탐색  연구(손지

아․박순미)

  ▪기 효용 근법에 근거한 도시가구의 빈

곤에 한 취약성 분석(김계숙․민인식)

◐ 제11권 제2호(2011년 6월)

  ▪서울지노  정례 분석을 통한 경 상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하경효․박종희․

강선희)

  ▪복수노조 시 의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있

어서 노동 원회의 법  권한 연구(장의성)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노조 간 조직경쟁

의 배경과 개과정, 그리고 결과(노용진)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새

로운 평가 방안(정인수․지승 )

  ▪노동조합 투성과 온건성:조합원들의 사

회 심리가 미치는 향을 심으로(권순식)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 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향(정장훈․조

문석․장용석)

◐ 제11권 제3호(2011년 9월)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김혜원)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

(남성일․ 재식)

  ▪자 업 선택과 성과 간의 계:경력 

기 자 업 선택의 장기효과(성지미)

  ▪여성 자원 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  

가치 추정(조선주)

  ▪공동주택의 탁 리 시 실질  사용자의 

단:부당해고의 구제를 심으로(조성혜)

  ▪노동조합의 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신

에 미치는 향:업무개선 제안활동 활성

화를 심으로(김 동․신은종)

  ▪독일 근로자 견법의 개정과 시사 (김기선)

◐ 제11권 제4호(2011년 12월)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 계 변화에 미치는 

향(이성희)

  ▪ 졸자의 소기업 취업이 장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박재민․김 규․ 재식)

  ▪자 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이승렬)



  ▪공무원노조 리더의 리더십과 조합원 태도 

 행동에 한 연구(박재춘)

  ▪미국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삼권 보장 법

리와 안  분쟁해결(ADR) 차(강 주)

◐ 제12권 제1호(2012년 3월)

  ▪한국의 지역간 임 격차:지역별 고용조사

(RES)를 심으로(김우 )

  ▪자 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한 연

구:임 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심으로

(반정호)

  ▪다수  근을 통한 고몰입 인 자원 리

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심리  임 워먼트

의 매개효과 규명(남정민․ 병 )

  ▪국가인권 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조용만)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 제도 효과성 평가

(박성재․김화순)

  ▪ 국 산재보험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역할

에 한 연구(유범상)

◐ 제12권 제2호(2012년 6월)

  ▪자동화기술과 작업조직(노용진)

  ▪기업의 자원 사 지원정책의 효과(강철희․

허수연․김 종)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김종성․이병

훈․신재열)

  ▪성별 임 근로의 험과 임 격차(김은

하․백학 )

  ▪연 개 , 연 자산에 한 주  기 오

차, 그리고 축( 승훈)

  ▪이행노동시장의 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발 방안(유길상)

  ▪사업장 근로조건 반에 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박원주․ 용일)

◐ 제12권 제3호(2012년 9월)

  ▪정년연장의 법  과제(조용만)

  ▪구인․구직조건의 유연성을 고려한 잡매칭

함수의 개발(박성익․조장식․ ․김종

한․류장수)

  ▪ 기술 소기업의 신 략 :독일과 한국

의 사례를 심으로(임운택)

  ▪몰입형 인사 행이 연구개발  창의성에 

미치는 향(김동배)

  ▪인사제도의 내재화, 직무몰입, 역할피로  

이직의도와의 계에 한 연구(김진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한 인식과 

신활동 간의 계: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

(최 희․임상훈)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 

‘조업단축지원 ’ 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

에 한 고찰(이호근)

◐ 제12권 제4호(2012년 12월)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요성(김 동․한용석)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

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김동헌․박 )

  ▪훈련의 권리, 시장의 늪:실업자훈련의 시

장주의  재편에 한 소고(장홍근․주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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